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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WTO 농업위원회에서는 농업보조금과 TRQ 이행실적, 수출보조금 집행실적 

등 각국의 UR 이행실적을 점검하는데, 특히 농업보조금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

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WTO에 통보한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국

내 농업정책이 WTO 규범에 맞게 추진되는지 점검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까지는 쌀 수매제도에 의해 현행 AMS가 보조금 한

도의 90%를 상회하는 등 보조금 운용한도에 큰 제약을 받았으나 2005년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보조금 운용에 여유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 과연 고정직불제가 WTO 규정에 맞게 

허용보조로 운용되는지에 대해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

게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일부 국가의 보조금 정책의 WTO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판정이 난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면화보조금이 브라질에 

패소함에 따라 향후 제정되는 2008 농업법에서 면화보조금에 대한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U도 설탕에 대한 수출보조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

결을 받았으며, 2006 CAP 개혁에서 설탕에 대한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는 사

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연구에서 WTO 농업위원회의 보조금에 관한 논의와 분쟁사례, 그리고 

EU의 개혁 등 중요한 부분을 위탁받아 충실하게 분석해 준 고려대학교 임송수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13.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iii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WTO 규정의 틀 안에서 회원국 수준에서 그 농업보조 이

행결과를 점검하고, 농업보조와 관련하여 실제로 제기된 분쟁사례를 종합하여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또한, 2013년 5월 현재 논의되고 있

는 EU 농정(CAP) 개혁안과 미국의 농업법(Farm Bill) 개정안 가운데 농업보조 

관련 제안이 WTO 규정에 부합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2010~12년에 총 10회에 걸쳐 WTO 농업위원회가 회원국의 농업보조 

관련 농업협정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는데, 총 698건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허용보조(green box),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블루박

스(blue box) 순으로 논의가 많았는데, 허용보조가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처럼 허용보조에 관한 논의가 많은 것은 보조 상한이나 감축이 없는 보조이고,

통보된 내용만으로 그 합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과 관련한 논의는 한국이 허용보조로 통보한 논에 대한 고정 직접지불

(fixed payment scheme for paddy fields)과 쌀 공공비축제도(public stock-

holding program)에 집중되었다. 이는 직접지불의 목표가격 상향조정과 같은 

조치 시 그 기준연도 설정, 가격 및 무역효과의 최소화, 대상 농지의 이용 등과 

같은 허용보조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는 게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1995년 이래 농업보조와 관련된 WTO 분쟁은 총 6건으로, ① EU-설탕, ②

캐나다-유제품, ③ 미국-면화, ④ 중국-브랜드상품, ⑤ 미국-옥수수, ⑥ 한국-소

고기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EU-설탕과 캐나다-유제품 분쟁에 관한 WTO 평

결은 기존의 WTO 규범체제 아래 국내보조와 수출보조가 독립적으로 규율되

고 있으나, 국내보조가 수출보조와 실제로 연계되어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생산 쿼터(EU-설탕)나 수익통합조치(캐나다-유제품) 아래 발생하는, 이른바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가 중요한 이유는 허용보조로 통보되고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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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의 비연계 직접지불(decoupled direct payment)이 사전

에 정해진 물량에 대해 보조를 받는 형태이므로 생산 및 무역왜곡을 지닌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비연계 직접지불의 요건으로 해당 농지에 채소와 

과실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농지사용에 관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보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평결한 미국-면화 분쟁사건은 2013년 

미국 농업법 개정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설탕분쟁에서 패소한 결과를 반영하여 2006년 설탕개혁을 단행하였

다. 이 개혁조치는 생산 쿼터의 점진적 축소, ACP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량의 

재수출과 쿼터 초과 물량의 수출을 수출보조 산출에 포함, 공공 수매제 폐지를 

통해 최저가격 보장 배제, 2015년 10월까지 생산 쿼터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

다.

2011년 11월에 EU 집행위원회는 2014~20년에 이행될 CAP 개혁안을 제안

하여 2013년 5월 현재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혁안 결정 

과정의 특징은 이전과 달리 유럽의회도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WTO

국내보조 규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혁안이 비연계 직접지불로서 제시한 기본

보조(basic payment)와 환경요소(green component)의 경우 ① 왜곡효과가 작지

만 실증적으로 유의하다는 점, ② 해당 농지가 농업생산에 적절하게 유지되어

야 한다는 요건 등의 상호준수 요건(cross compliance)이 허용보조 자격과 충돌

할 수 있다는 지적된다.

특히 위 ②의 농지관리 요건은, 미국 면화 분쟁사건에서 확인하였듯이, 보조

의 자격이 기준기간 이후의 생산 또는 생산 투입재(농지)의 사용에 관한 규제

에 해당하므로 WTO의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환경보조가 농업협정 부속서2(허용보조 규정) 제12항의 환경 직접지불로 분류

될 수도 없는데, 이는 환경조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소득 손실분에 한정하여 

보조하는 게 WTO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직접지불 수혜자의 자격을 

“실제 농업인(active farmers)”으로 규정한 것도 허용보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

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2012년에 제안된 상·하원의 농업법안에서 WTO에서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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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혹은 분쟁사례나 현재 진행 중인 DDA 농업협상과 연관되는 부문은 국내보

조 중 면화보조, GSM-102, 식량원조, 바이오에너지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대체

로 종전의 보호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WTO 체제에서 미국

은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2008년 농업법의 CCP와 

ACRE를 폐지하는 대신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가격보장과 수입보장 농가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으며, 최저가격 보장제도인 융자단가제도는 계속 유지되

고, 작물보험정책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브라질과의 면화분쟁에서 패소한 면화에 대한 보조금을 개혁하기 위하여 미

국은 면화를 품목별 지원정책(Title I)에서 제외시키고 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STAX)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작물보험정책(Title XI)의 대상품목으로 제안

하였다. STAX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역(county) 수입보험정책인 GRIP(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의 수정된 형태인데 STAX은 농장 수준이 아닌 지역 

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된 지역평균수입의 10~30% 사이에 해당하는 경

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양국 간 면화 분쟁을 확정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는 미국이 자국의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순수 수출에 미치

는 영향을 거의 또는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격보전직

불, 마케팅융자직불이 반드시 철폐 또는 수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STAX에 

대해 브라질은 면화분쟁 이행 약속 의무 수준에 못 미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높은 국내 농업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비판의 목소리와 WTO DDA

농업보조금 협상동향을 감안한 일부 개혁이 있었으나 DDA 농업보조금 분야 

협상의 쟁점인 품목별 농가지원 프로그램과 작물보험 프로그램은 오히려 강화

된 측면이 있다. 특히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농업부문에 대해 지원을 거의 하지 

못하는 개도국들과 비보조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들의 불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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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Agricultural Subsidy Implementation, Disputes, and 
Policy Reforms under the WTO Litigation

  This research has three objectives. First, it aims to examine how member 
countries have implemented their agricultural domestic support under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hich have been regularly monitored and 
discussed by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CoA)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econd, it is to analyze formal trade dispute cases 
related to domestic and export subsidies among WTO member countries 
and derive their implications in terms of policy reforms or directions. 
Finally, it is to review on-going reform talks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the European Union by giving close attention to the policy 
proposals’ compatibility with the current WTO disciplines.

An examination of the minutes of the CoA meetings reveals that close 
to 700 questions and replies were made on agricultural subsidies over the 
2010-12 period. Among the four major agricultural subsidies, namely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or Amber Box), Blue Box, de 
minimis, and Green Box, inquiries about Green Box measures were in the 
majority. This is partly because these measures are of no ceilings and are 
not subject to reductions, typically notified with insufficient information.

With respect to Korea’s notification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sought for clarifications on the legitimacy of the fixed payment 
scheme for paddy fields and public stockholding program for rice as Green 
Box measures. It is thu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Green Box criteria 
when the country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target prices for 
direct payments and specifying land use requirements for the payments.

Since 1995, there have been six dispute cases regarding agricultural 
subsidies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They include 
EU-Sugar, Canada-Dairy, US-Cotton, China-Brand Products, US-Corn, and 
Korea-Beef. Among others, WTO rulings on EU-Sugar and Canada-Dairy 
disputes were substantial and significant because they were on economic 
grounds of the so-called cross-subsidization effects. The cross-subsidization 
incidence refers to the case when domestic price subsidies within 
production quotas (EU-sugar) or revenue pooling mechanisms (Canada-dairy) 
have spillover effects on or play as export subsidies. If this argument is 
further generalized, various forms of decoupled direct payments applied to a 
limited volume of farm production could be challenged as a trade distorting 
instrument.

The US-Cotton case highlighted that the ban on planting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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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bles and wild rice on base acres disqualifies the US direct payment 
program as a Green Box measure, because it is to place a restriction on 
land use. Consequently, the 2013 US Farm Bill is forecast to rectify these 
payment requirements. Being cast in the sugar case, the EU drafted and 
implemented the 2006 sugar reform, which was targeted at phasing out 
production quotas by October 2015, eliminating of public intervention and 
thus minimum price guarantee and counting re-exports of the imported 
sugar from the ACP countries and exports of over-quota production 
(C-sugar) in export subsidies.

The 2013 CAP reform proposals presented reformulated direct payment 
schemes as the basic payments and the green component. But there is the 
rise of concern about the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as decoupled income 
support under the Annex 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First, there are many empirical evidences that even decoupled payments 
cause distortion albeit smaller than other types of subsidies. Second, the 
condition that payments must be tied to “maintained in 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or cross compliance may render challenge of 
litigation. By influencing production or farm inputs uses, such cross 
compliance requirements may create difficulty with the Article 6(d) in 
Annex 2, which states that payments should not be “related to or based on 
the factors of production employed in any year after the base period.” 
Likewise, the fact that eligibility of payments is limited to “active farmers” 
seems at risk of the same criterion. Finally, it is noted that the 
environment component cannot fall into the Article 12 for payments under 
environmental programs since the payments are not “limited to the extra 
costs or loss of income involved in complying with the government 
program.” 

In sum, the CAP reform proposals are far from being substantial from 
the WTO perspectives. Unlike the proposed US Farm Bill, the new direct 
payments are forecast to be in much the same vein, leaving the current 
litigation at risk.

The 2008 US Farm Bill expired in Sept. 2012 and was extended 1 year. 
The Senate approved its version of a new five-year farm bill on June 10, 
2013. But the House failed to pass a House version of the farm bill on 
June 13, 2013. The Senate bill eliminates program supports for US upland 
cotton growers and replaces it with a stacked income protection insurance 
plan, in an effort to finally put to rest a dispute by Brazil against what it 
says are illegal subsidies to US cotton producers. Also revised to meet 
Brazil's objections is an upland cotton-marketing loan program. To receive 
marketing loans, farmers must agree to comply with conservation and 
wetlands requirements. Similar language is contained in the House version.

Researchers: Joo-Ho Song, Song-Soo Lim, Da-eun Jung and Su-ji Kim
Research period: 2012. 12.~2013. 6.
E-mail address: jhs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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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WTO 규정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자국의 UR 협정사항과 이행 결과를 농업

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CoA)에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함.

○ 이에 따라 CoA는 질의 및 응답을 통해 통보된 회원국의 정책조치(시장접

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하고, WTO 규범에 합

치하는가를 논의함.

○ WTO 분쟁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와 그 이행에 따른 결과는 주요국의 농정

과 그 개혁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수립과 이행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됨.

-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밭 농업 직접지불과 농가 재해보

험의 확대가 허용대상 농업보조(green box)의 기준과 합치되는지 등에 

관한 규범적 해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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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 등 농업보조와 관련한 주요 WTO

분쟁사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적용과 이해

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장기 농정개혁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

출하는 데 있음.

○ 특히,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 가운데 EU의 2013년 공동농업정책

(CAP) 개혁안과 미국의 2012 농업법(Farm Bill) 제정을 위한 상·하원의 제

안 내용을 둘러싼 논의 동향과 쟁점들을 정리함으로써 허용대상보조(green

box) 및 기타 보조 관련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함.

3. 선행 연구

○ 현재까지 농업보조에 관한 WTO 분쟁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특정 분야나 개별 사건을 독립시켜 분석한 연구들임.

- WTO 규범 측면에서 농업보조에 관한 분쟁과 기타 쟁점들을 종합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 접근으로서 이 연구는 그 독창성을 지님.

○ 우리나라가 직접 관련된 분쟁사례 연구로서 이재옥 등(2000)은 수입 소고기

의 판매제도에 관한 당시 현황과 유통제도를 살펴보고, 미국 등 당사국이 

제기한 다양한 경제적·규범적 논리 및 입장 등을 정리한 후 패널의 판결 및 

쟁점사항을 분석함.

○ 최세균, 이광(2003)은 비관세 장벽에 속하는 동식물 검역에 관한 WTO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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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고, 이에 관한 주요국의 분쟁사례와 정책조치를 연계하여 분석하

고 정책을 제안함.

○ 송주호, 배종하(2009)는 WTO와 OECD에서 나타난 농업보조 관련 협상 또

는 논의 동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농업보조 분류와 감축논의 동향, 우

리나라의 보조 운용 실적, 주요국의 보조 관련 규정 등을 다룸.

- 또한, OECD의 PSE(Producer Support Estimate)의 개념과 내용 변화 및 

2007년 주요 국가의 PSE 분석 등을 제시함.

○ 이 밖에 외국의 연구들은 개별 분쟁사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이 가

운데 특히 Hapitagan et al.(2009)은 주요국의 분쟁사례를 제시하면서 일부 

농업보조 관련 사항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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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WTO 농업위원회의 농업보조 관련 논의 분석

1. 개요

○ WTO 농업위원회가 위임받아 실행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1

- UR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 관한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감

독함.

- 농업협정 이행사항에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관해 회원국 간 논의 기회를 

제공함.

○ WTO 회원국들은 농업협정의 의무사항(commitment)을 농업위원회에 통보

(notifications)하게 되는데, 회원국들은 정기 및 특별회의를 통해 이러한 통

보사항을 검토하면서 질의 및 응답을 하게 됨.2

○ 2010~12년에 농업위원회는 총 10회에 걸쳐 회원국의 농업협정 이행사항을 

1 WTO 농업위원회의 위임사항과 논의 내용은 다음 WTO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음.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ag_work_e.htm>.

2 농업위원회의 위임사항과 활동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wt-

o.org/english/tratop_e/agric_e/wkshop_sep12_e/wkshop_e.htm>.



5

점검하였는데, 농업보조와 직접 관련해 회원국들이 질의하고 응답한 내용

은 모두 698건으로 산출됨.3

○ 농업보조에 관한 논의 중 특히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생산제한 아래 직접지불(blue box), 허용보조(green box) 등 주요 

4대 보조분류와 직접 관련된 것은 416건이며, 12개국이 이에 대해 질의함

<표 2-1>.

표 2-1. WTO 농업위원회의 농업보조 분야별 질의 실적, 2010～12년

감축대상보조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 허용보조 합계

건수 167 15 1 233 416

자료: WTO 자료에서 산출. <docsonline.wto.org>.

○ 4대 보조분류 가운데 허용보조에 관한 질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허용보

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Melendez-Ortiz et al. 2010).

① 보조 상한이나 감축의무가 없음.

② 다양한 보조 항목별 세부 조건의 충족 여부를 회원국의 통보사항만으

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③ 허용보조가 그 본래 목적인 일반서비스 제공, 식량안보, 구조조정, 환경

보전을 벗어나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의구심이 존재함.

④ 회원국, 특히 선진국에 의한 남용 또는 오용의 가능성이 큼.

○ 허용보조에 이어 감축대상보조에 관한 질의가 많았는데, 이는 AMS 감축이 

농정개혁의 중요한 이행사항이고, 무역을 왜곡하는 정도가 가장 큰 보조이

므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경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3 농업위원회의 회의록을 기초로 질문과 답변 내용을 분류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약간

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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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별 질의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총 238건의 농업보조 관련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전체의 34%를 차지하였고, 이 가운데 주요 4대 농업보조에 

속하는 내용은 141건(39%)임<표 2-2>.

- EU는 전체 논의 건수 중 20%를 차지하였고, 호주와 캐나다가 각각 16%

와 14%를 차지함.

표 2-2. WTO 농업위원회의 회원국별 농업보조 질의 실적

회원국
전체 농업보조 4대 농업보조

질의 건수 비중(%) 질의 건수 비중(%)

미국 238 34.1 141 34.1

EU 140 20.1 88 21.3

호주 113 16.2 61 14.7

캐나다 100 14.3 58 14.0

일본 43 6.2 33 8.0

기타 64 9.2 33 8.0

합계 698 100.0 364 100

자료: WTO 자료에서 산출. <docsonline.wto.org>.

○ 회원국별 주요 농업보조 분류별 질의 건수를 자세히 정리하면 <표 2-3>과 

같음.

- 주요 회원국 모두가 허용보조에 관한 질의를 가장 많이 하였는데, 특히 

EU의 경우 4대 농업보조에 관한 질문 중 70%가 이에 해당함.

- 블루박스와 관련 유일하게 일본이 1건을 질의함.

표 2-3. WTO 농업위원회의 회원국별 4대 농업보조 관련 질의 건수

4대 농업보조 미국 EU 호주 캐나다 일본 기타 합계

감축대상보조 64 25 22 25 15 16 167

최소허용보조 7 1 0 4 1 0 13

블루박스 0 0 0 0 1 0 1

허용보조 70 62 39 29 16 17 233

합계 141 88 61 58 33 33 414

자료: WTO 자료에서 산출. <docsonline.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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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회원국들의 질의에 대해 응답 실적은 <표 2-4>와 같음.

- 회원국 가운데 중국의 응답 건수가 전체의 16%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

았고, 인도와 EU가 각각 11%와 10%를 기록함.

표 2-4. WTO 농업위원회의 회원국별 농업보조 응답 실적

회원국
전체 농업보조 4대 농업보조

응답 건수 비중 응답 건수 비중

중국 111 16% 86 21%

미국 63 9% 57 14%

캐나다 59 8% 50 12%

인도 75 11% 49 12%

EU 68 10% 42 10%

기타 322 46% 130 31%

합계 698 100% 414 100%

자료: WTO 자료에서 산출. <docsonline.wto.org>.

○ 회원국별 주요 농업보조에 관한 응답 실적에 따르면, 허용보조에 대한 응답

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표 2-5>.

- AMS에 관한 답변이 13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였는데, 이로써 허

용보조와 AMS가 전체 주요 농업보조 답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5. WTO 농업위원회의 회원국별 4대 농업보조 관련 응답 건수

4대 농업보조 미국 EU 캐나다 중국 인도 한국 기타 합계

감축대상보조 23 15 36 23 22 4 12 135

최소허용보조 0 1 4 2 2 0 5 14

블루박스 0 1 0 0 0 0 0 1

허용보조 27 25 17 61 25 6 12 173

합계 50 42 57 86 49 10 29 323

자료: WTO 자료에서 산출. <docsonline.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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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별 답변에서 중국이 전체의 26%를 차지함으로써 최고 수준을 기록

하였고, 캐나다, 미국, 인도의 순임.

- 중국의 경우 허용보조에 관해 주로 답변했고, 캐나다는 AMS에 관한 답

변이 가장 높았음.

- 인도의 답변도 허용보조와 AMS에 집중됨.

2. 주요 논의 내용

2.1. 허용보조

○ 4대 농업보조에 관한 논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는 허용보

조임.

- 허용보조 가운데 특히 직접지불(81건)과 정부의 일반서비스(23건) 항목

에 관한 논의가 많았음.

○ 특히 EU는 중국의 직접지불과 관련 다음과 같은 질의를 던짐.

- 비연계 소득보조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기준

- 보조 증가의 원인

- 자연재해구제에 대한 직접지불의 요건

○ 미국도 중국의 자연재해구제에 대한 직접지불에 관해 질의함.

○ EU와 미국이 주로 제기한 직접지불에 관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

변함.

- 직접지불(farmer’s direct payment)의 자격은 계약한 농지를 소유한 모든 

농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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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한 농지의 사용 제한이나 생산 품목 제한에 관한 요건은 부과하지 않음.

- 직접지불 규모는 지방 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간 차이가 존

재함.

- 지방정부의 농가지원 확대로 비연계 소득보조의 지급 규모가 확대됨.

-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2007~08년의 해당 보조가 증가함.

- 재해 예방 및 생산 대책, 사후 재해복구 등 제반 지원활동이 중앙 및 지

방정부에 의해 시현되어 왔으므로 그 기준이나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 

제공엔 한계가 있음.

○ 허용보조 가운데 정부의 일반서비스에 관한 논의는 국제곡물가격 급등에서 

비롯된 국내 식량원조 관련 사항이 중점이 됨.

2.2. 감축대상 보조(AMS)

○ AMS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의제는 보조 총액 측정치, 품목 

불특정 보조 및 시장가격 보조 등임.

- 대부분의 질문은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었으며, 특히 보조의 특

성이 품목 특정적인가에 관한 관심이 높았음.

○ AMS에 관한 질의 가운데 특히 품목 불특정 보조에 관한 질의가 많았음.

- 특히, 미국은 캐나다의 품목 불특정 보조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제기

하였는데, 농업소득 안정제도(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비축전환조치(canadian inventory transition initiative), 순소득안정계정

(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 등임.

○ AMS에 관한 질문에 가장 응답을 많이 한 국가는 중국인데, 미국과 영국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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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특정 AMS인 시장가격 보조의 경우(supporting table DS: 5) 최저조

달가격제도(minimum procurement price scheme)와 보호가격체제

(protective price system)의 차이와 그 세부 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중

국은 수급 변화가 조달물량에 의해 결정됨을 설명함.

- 2005~08년 중국의 투자보조의 증대 원인에 대해 중국은 투입재 가격 상

승에 따른 대응 조치라고 설명하고, 그 자세한 목록 요청은 거부함.

- 기타 품목 특정 AMS와 총 품목 AMS의 경우(supporting table DS: 7) 미

국과 일본처럼 ‘0’으로 표기하는 관행과 달리, 중국은 음(-)의 시장가격

보조를 표기하여 그 정당성에 대해 질문을 받음.

○ 이 밖에도 AMS의 품목별 지원 규모에 관한 논의가 많았음.

2.3. 블루박스

○ 블루박스에 관한 질의는 일본이 영국에 제기한 의문이 유일함.

○ 일본이 제기한 문제는 ① 과일과 채소에 대한 보조를 비연계 직접지불의 임

시보조로 분류한 이유, ② 전환기 보조(transitional payment)와 단일 직접지

불(Single Payment Scheme: SPS) 간의 지역 보조 차이, ③ 전환기 보조 대

상 농지의 휴경 요건 및 운영 요건 등임.

○ 영국은 2011년 1월 24일에 통보한 문건(G/AG/N/EEC/69)을 참조할 것을 밝

히고, 과일과 채소에 대한 보조는 가공처리를 위한 것이며, 휴경 요건과 지

급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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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의 국내보조에 관한 논의

2.4.1. AMS 관련 논의

○ 한국은 2011년 9월에 농업보조의 이행결과(2005~08년, G/AG/N/KOR/43)와 

새롭게 도입한 감축면제 직접지불(G/AG/N/KOR/44) 조치에 관해 농업위원

회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질의를 받음.

○ 쌀에 관한 AMS가 2005년부터 큰 폭으로 감축된 것과 관련하여 호주와 캐

나다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 새롭게 도입된 공공

비축제, 변동 직접지불제, 고정 직접지불제 등을 설명함.

- 이 밖에도 한국은 벼 재배면적이 2004년 100만 ha에서 2008년에 94만 

ha로 감소하고 있는 점, 같은 기간에 쌀 생산량이 500만 톤에서 480만 

톤으로 감소한 점 등도 AMS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힘.

○ 보리의 AMS 산출에 관한 캐나다의 질문에 대해 한국은 2012년에 수매제도

를 폐지한다고 답함.

○ 미국은 보리와 옥수수 및 콩의 AMS 산출 시 “대상물량(eligible pro-

duction)”을 어떻게 정의하고 산출했는지 질의하였는데, 한국은 농업협정 

제1조 (a)(ii)에 따라 명시한 이행계획서의 작성방식과 일관되게 “실제 수매

한 생산량(production actually purchased)”이 기준이었다고 설명함.

2.4.2. 허용보조 관련 논의

○ 미국은 쌀의 공공비축제도(public stockholding program)와 관련해 네 가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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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축 쌀의 판매 대상은 저소득 소비자인가?

- 저소득 소비자뿐만 아니라 학교, 교도소, 군, 가공업체 등임.

② 비축용 쌀의 구입과 판매 목표가 가격 수준과 연관이 있는가?

- 비축수준은 국제기구(FAO)의 권고에 기초하며, 그에 따른 구입 목표

는 3년마다 재검토하므로 가격과 독립된 것임.

③ 쌀처럼 식량안보 목적으로 보리와 콩을 수매하는가?

- 보리와 콩은 공공비축 대상이 아님.

④ 농협은 정부 구매량보다 더 큰 물량의 정곡을 수매하는데, 한국의 통보

에 이 물량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농협의 수매는 정부의 예산과 관계없이 회원 농민을 위해 자체 예산으

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통보대상이 아님.

○ 논에 대한 고정 직접지불(fixed payment scheme for paddy fields)과 관련하

여 캐나다는 논의 형상 유지 요건이 결국 생산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농업협

정 부속서 2의 6(e)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질문하였고, 미국은 대상 논에 

어떤 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지를 물음.

- 한국은 논의 형상 유지(예: 관개 및 수로 관리, 잡초 제거, 논둑 유지 등)

가 작물 생산 요건이 아님을 설명하고, 기준기간 이후 논에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에 관한 제약이 없다고 밝힘.

○ 논 직접지불의 상한에 관한 미국의 질문에 한국은 자연인의 경우 30ha, 법

인의 경우 50ha가 상한이고 지급률은 ha당 7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답

변함.

○ 경관 직접지불과 관련해 미국은 관상용 작물이 다 자란 후 상업적으로 판매

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한국은 그에 관한 판매제약 규정은 없으나, 꽃이 

완전히 개화할 때까지 유지되는 조건 아래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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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논에 대한 고정 직접지불이 농업협정 부속서 2의 6(a)항(명확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지급)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히 “논의 다

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rice paddies)”의 목적을 지적함.

2.5. 시사점

○ WTO 농업위원회의 논의는 회원국의 통보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통

해 의문점을 해소하는 협의 과정이므로 이것이 회원국 간 분쟁사항이라 단

정할 수는 없음.

-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 회원국의 보조감축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농

업협정의 의도대로 회원국들의 성실한 농정개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회원국의 통보사항에 관해 여러 쟁점이 있어도 농업위원회가 회원국에 강

제적인 이행을 권고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면, 이러한 논의 과정이 잠

재적으로 WTO 분쟁사건으로 공식화될 수 있음.

○ 허용보조가 지금까지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은 관련 농업협정의 규정이 명확

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따라 선진국의 허용보조 지급에 

관해 브라질 등 개도국의 WTO 제소가 촉발됨.

○ 한국의 통보사항 가운데 특히 쌀(논)과 관련된 직접지불과 공공비축제도가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은 직접지불의 목표가격 상향조정과 같은 조치 시 그 

기준연도 설정, 가격 및 무역효과의 최소화, 대상 농지의 이용 등과 같은 허

용보조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는 게 중요할 것임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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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농업보조에 관한 WTO 분쟁사건 분석

○ 농업보조가 WTO 농정개혁과 국제협상의 핵심 의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

작 그와 직접 관련된 분쟁사건(disputes)은 시장접근이나 다른 분야와 견주

어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함(Brink 2011).4

- 이는 농업협정의 국내보조 규정의 다양함과 복잡함, 선진국 위주의 보조

정책, 정보의 제약으로 규정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의 한

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5

○ 여기서는 제소국이 농업협정의 국내보조 관련 조항을 근거 삼아 그 규정 위

반 가능성을 제기한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분석함.

- 국내보조가 주된 분쟁 요인이 아닐 경우가 있으나, 최종 분석에 포함된 

분쟁은 EU-설탕, 미국-면화, 중국-보조, 캐나다-낙농품, 미국-옥수수, 한

국-소고기 등 총 6건임.

4 Brink(2011)은 2007년 이전에 국내보조에 관한 분쟁은 한국의 소고기(Korea-beef)와 

미국의 면화(US-cotton)에 불과하며, 이들 분쟁 또한 국내보조가 분쟁의 핵심이 아니

었다고 평가함.

5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13조 평화협정(peace clause)은 2003년까지 농

업보조가 GATT의 보조 및 상계조치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의 도전을 받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되었음(송유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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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설탕 분쟁

1.1. 개요와 배경 

○ WTO에 등록된 설탕 분쟁사건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음.

- EU 설탕에 대한 수출보조가 주요 쟁점이었고, 제소국은 호주, 브라질, 태

국임.

- 수출보조는 국내보조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

이므로 국내보조에 관한 시사점을 지님.

표 3-1. EU의 설탕 분쟁에 관한 개요

제목 EC - 설탕에 대한 수출보조

제소국 호주, 브라질, 태국

피소국 EU

제3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브라질,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쿠바, 피지, 가이아나, 인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뉴질랜드,
파라과이, 세인트 키츠 네비스,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

코트디부아르

협의 요청 시 제기한
인용한 협정문과 조항

농업협정: 3.3, 8, 9.1, 10.1, 11
1994 GATT 협정: III:4, XVI

보조 및 상계조치 협정: 3.1(a), 3.2

요청일 2002. 9. 27

패널 보고서 회람일 2004. 10. 15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일 2005. 4. 28

중재 보고서 회람일 2005. 10. 28

자료: WTO. <www.wto.org>.

○ 1970년대 초반에 EU는 250만 톤가량을 수입하는 설탕 순 수입국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가격의 2배 이상, 2000년에는 4배 정도 높은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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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intervention price) 정책을 펼치며 생산을 증대해 2000년대 초반에는 

500만 톤의 순수출국이 됨.

- 2005년에 EU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수출국으로서 세계 수출시

장의 12%를 차지하였음.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EU의 설탕에 대한 수출보조 양허 수준은 4

억 9,900만 유로(금액기준)와 127만 톤(물량기준)으로 합의됨.

○ 제소국인 브라질과 태국 및 호주는 EU의 국내보조가 국제시장을 왜곡한다

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설탕의 주요 생산국이며 수출국으로서 EU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임<표 3-2>.

- 2012~13년 기준으로 브라질은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이자 수출국임.

- 태국과 호주는 생산에서 세계 5위와 9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에서는 태국이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호주가 세계 3위를 기록함.

- EU는 최대 수입국이나, 제6위의 수출국이기도 함.

표 3-2. 세계 10대 설탕 수출입국, 2012～13년

순위
생산량 기준 수출량 기준 수입량 기준

국가 1,000톤 국가 1,000톤 국가 1,000톤

1 브라질 38,600 브라질 27,650 EU27 3,800

2 인도 27,430 태국 8,000 인도네시아 3,565

3 EU27 15,623 호주 3,100 미국 2,633

4 중국 13,977 과테말라 1,640 UAE 2,581

5 태국 9,900 멕시코 1,715 중국 2,800

6 미국 8,179 EU27 1,500 알제리 1,942

7 멕시코 6,588 콜롬비아 820 말레이시아 1,850

8 러시아 5,000 쿠바 840 한국 1,780

9 호주 4,247 UAE 665 이란 1,703

10 파키스탄 4,670 인도 550 나이지리아 1,500

세계 합계 174,468 세계 합계 56,936 세계 합계 49,496

자료: USD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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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은 무역 왜곡이 가장 심한 농산물 가운데 하나로, 예를 들면, 인도의 수

출보조, 멕시코와 쿠바의 설탕산업 국유화, 태국의 유통 독점, 호주의 국영

무역업체(state trade enterprises) 등이 여전히 존재함.

1.2. 주요 분쟁내용 

○ EU의 설탕보조 체계는 세계가격(PW)보다 2~4배 수준인 수매가격 또는 보

조가격(PS)과 생산 쿼터(쿼터 A+쿼터 B)로 구성됨<그림 3-1>.

- 2000~03년 평균으로 보조가격 아래 생산 쿼터는 1,370만 톤임.

- 소비는 1,280만 톤으로 쿼터보다 적었으나, 설탕의정서(sugar protocol)에 

따라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연안국가(ACP)로부터 150만 톤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수입함.

- ACP로부터 수입하는 설탕에는 세계가격보다 높은 국내 수매가격을 적

용하여 ACP에 보조 혜택을 공여함.

- 대신에 ACP로부터 수입하는 물량만큼 쿼터 안에서 생산된 EU산 설탕 

150만 톤을 수출하였고, 여기에 수출보조를 적용함.

- 쿼터 안에서 생산된 설탕 중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쿼터 B)은 수출

보조를 통해 세계시장에 유통하는데, 이 수출보조는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한 양허 수준인 127만 톤까지 적용할 수 있음(그림에서는 수출보조

가 100만 톤에만 적용되었다고 가정하고 제시함).6

- 쿼터 이상으로 생산된 270만 톤은 “C-설탕(비쿼터)”으로 분류하여 국내

6 쿼터 B의 수출량은 보조가격 아래 생산된 쿼터 A와 B에서 국내 소비량을 뺀 물량이 

되므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쿼터 A에 대해서는 2%의 부과금(levy)이 

적용되어 생산자의 실제 수취가격은 보조가격에서 2% 낮은 수준이 됨. 쿼터 B에 적

용되는 부과금은 그 물량 중 수출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37.5%임. 만약 

쿼터 B가 전혀 수출되지 않는다면 부과금은 쿼터 A에 적용되는 수준인 2%가 부과

금이 됨(Hoekman and Hows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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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유통하지 못하고 반드시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물량에

는 수출보조가 적용되지 않음.

그림 3-1. EU 설탕의 수급 동향, 2000～03년 평균

단위: 100만 톤

자료: Fransden et al.(2003), Oxfam(2004)을 참조하여 작성.

○ 제소국의 주장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① EU가 생산 쿼터에 높은 보조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수출을 보조

하는, 이른바 수출의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가 이뤄짐.

- 쿼터 A와 B에 세계가격보다 높은 보조가격(PS)을 적용함으로써 과잉

생산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창출된 수익(rent)을 통해 결국 생산비보다 

낮은 세계가격으로 C-설탕(비쿼터)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임.7

7 교차보조는 생산기반의 보조가 평균 생산비용보다 낮은 세계가격 아래 생산된 모든 

물량의 손실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함(de Gorter 2009). 쿼터 생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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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도국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ACP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 상응하는 수

준의 EU산 설탕을 수출하는 것은 수출 양허 수준을 초과하는 것임.

- 이행 최종연도인 2000년 기준으로 EU 설탕의 수출보조 양허 수준은 

4억 9,910만 유로(금액기준), 또는 127만 톤(물량기준)임.8

○ 교차보조는 쿼터 생산물량에 적용되는 가격보조가 쿼터 이상으로 생산되는 

물량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더 낮은 가격으로 쿼터 

초과 물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격이 한계 생산비용보다 높기

만 하면 됨(Tangermann 1997).

- 수익을 통합해 운용하는 것(revenue pooling)도 수출보조 효과를 지닌 것

으로 분류됨.

○ 이에 대해 EU는 농업협정 등 WTO 규범에 부합하도록 수출보조를 운영해 

왔으며, 특히 수출보조 상한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함.

- 특히 자국의 이행계획서(Section II, Part IV)의 각주 1(footnote 1)에 명시

한대로 기준기간에 ACP로부터 수입한 160만 톤에 상응하는 수출물량을 

수출보조 양허 수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를 더한 수준이 최종 양

허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1.3. 주요 평결내용

○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제소국이 제기한 위 두 가지 주장이 모두 타당하

& B-설탕)에 대한 높은 국내가격 보조가 실제로 보조대상이 아닌 C-설탕의 고정비

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것임.

8 수출보조의 양허 수준은 기준기간(1986~90년)의 금액과 물량 수준 대비 각각 64%와 

7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합의되었음. 개도국의 양허 수준은 기준기간 기준 대비 각

각 76%와 8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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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받아들여 EU의 WTO 규정 위반을 판시함(WTO 2004a).

○ C-설탕의 수출은 비록 A와 B 쿼터에 적용된 높은 보조가격의 대상은 아니

지만, 쿼터 생산에 대해 보조를 받은 같은 농가가 C-설탕을 보조 없이 수출

할 경우, 사실상 교차보조가 발생한다는 판결임.

○ ACP 수입 상당치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WTO 패널은 이러한 수출보조

가 EU의 이행계획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WTO에 통보되

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보조 이행 위반이라고 판결함.

1.4. 시사점

○ 설탕 분쟁은 실제로 보조가 지급되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차보조(국내보

조 → 수출보조)의 메커니즘에 의해 간접적인 보조 대상이 되어 국제무역에

서 왜곡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밝힌 사건으로 중요함.

- 교차보조가 분쟁의 중심에 선 경우는 EU의 설탕사례 이외에 캐나다의 

유제품 수출보조 사례가 있음(WTO 2002).

○ 교차보조가 중요한 이유는 허용보조(green box)로 통보되고 있는 미국의 비

연계 직접지불(decoupled direct payment) 등 많은 허용보조 조치들이 사전

에 정해진 물량(예: 쿼터)에 대해서 보조를 받는 형태이므로 생산 및 무역왜

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임.

○ 이번 판결에 대해 de Gorter et al.(2008)은 쿼터 이상의 생산(extra-marginal

output)에 대한 왜곡만을 분석한 WTO의 접근방식은 경쟁력이 없는 농가가 

쿼터에 대한 보조(infra-marginal subsidy)로 말미암아 계속 생산 활동을 함으

로써 나타나는 왜곡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해석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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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에 대한 보조로 말미암아 본디 경쟁력이 없는 농가가 잔존(exit de-

terrence)하면서 생기는 왜곡효과는 WTO의 쿼터 이상 생산왜곡이나 심

지어 생산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보조(coupled subsidy)에 의한 생산왜곡

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됨.

○ <그림 3-2>와 <표 3-3>은 교차보조가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사례를 나타냄.

- 먼저 쿼터(B) 안에서 보조가격(T)이 주어진 가운데 양(+)과 음(-)의 수익

(profit) 사례를 구분함.

- 다음은 비쿼터 수준(Q*)까지 생산을 확대했을 때 시장가격(P*)이 평균 

변동비용(Average Variable Cost: AVC)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임.

그림 3-2. 교차보조 발생의 사례

① B에서 양(+)의 수익, Q*에서 교차보조(P*>A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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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에서 양(+)의 수익, Q*에서 잠재적 교차보조(P*<AVC*)

③ B에서 음(-)의 수익, Q*에서 잠재적 교차보조(P*>A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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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에서 음(-)의 수익, Q*에서 잠재적 교차보조(P*<AVC*)

자료: de Gorter et al.(2008).

표 3-3. 교차보조 아래 생산효과

생
산
량

B에서 양(+)의 수익 B에서 음(-)의 수익

P*>AVC* P*<AVC* P*>AVC* P*<AVC*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0 - - - - - b2<d - b2<d+g

B - - - - - - - -

Q* 항상
생산

항상
생산

항상
생산

항상
생산

항상
생산

b2>d
일 때

항상
생산

b2>d+g
일 때

자료: de Gorter et al.(2008).

○ 보조로 말미암아 쿼터 생산이 양(+)의 수익을 창출하면 농가는 단기(short

run)와 장기(long run)에 관계없이 쿼터 이상(Q*)까지 생산함으로써 교차보

조가 발생함.

○ 쿼터 생산으로 인한 수익이 음(-)의 경우에도 단기엔 규모의 경제(increasing

returns)에 따라 Q*까지 생산하는 유인이 생기며, 장기엔 규모의 경제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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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수익(b2)이 추가 생산 비용(③에서 d, 또는 ④에서 d+g)보다 크다면 Q*

까지 생산됨.

○ 교차보조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가 없이 세계가격이 주어진 가운데 

한계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임.

○ WTO 판정에 대해 EU는 2006년에 설탕지지 가격 인하와 민간부문의 저장

제도(private storage) 도입 등의 개혁방안을 채택함.9

○ WTO 규범에 따라 ACP 수입 상당량을 수출하지 못하거나, C-설탕을 세계

시장으로 돌리지 못하게 될 경우 결국 국내가격을 압박하고 쿼터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탕개혁에 합의가 이뤄짐.

○ 이러한 WTO 안팎의 논의는 쌀에 대한 직접지불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이론상 교차보조에 의한 생산왜곡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지금까지 WTO의 분석은 보조대상으로 정해진 생산수준 이상의 영

역에 한하여 교차보조를 판단하므로 공식 분쟁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2. 캐나다의 유제품 분쟁

2.1. 개요와 배경

○ 유제품 분쟁사건을 요약하면 <표 3-4>과 같음.

9 2006년 설탕개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4장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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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쟁은 미국과 뉴질랜드가 각각 캐나다의 정책에 대해 제소한 사건이

나, 그 내용이 비슷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여 서술함.

표 3-4. 캐나다의 유제품보조 분쟁에 관한 개요

제목 캐나다 – 낙농품 보조

제소국 미국, 뉴질랜드

피소국 캐나다

제3국 아르헨티나, 호주, EU, 일본, 멕시코

협의 요청 시 제기한
인용한 협정문과 조항

농업협정: 3, 4, 8, 9, 10
1994 GATT협정: X, XI, XIII

수입허가협정: 2
보조 및 상계조치 협정: 3

요청일 1997. 10. 8.

패널 보고서 회람일 1999. 5. 17.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일 1999. 10. 13.

패널 보고서 회람일 2001. 7. 11.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일 2001. 12. 3.

패널 보고서에 대한
두 번째 상소일

2002. 7. 26.

상소기구 보고서에 대한
두 번째 상소일 2002. 12. 20.

상호 합의된 해결책 통보일 2003. 5. 15.

자료: WTO. <www.wto.org>.

○ 1995년에 캐나다는 이중 가격체제(two-tier pricing system)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가공업체는 국내시장에서 사용되는 우유의 가격은 높게 지급하는 

반면에 수출용 유제품에 사용되는 우유에 대해서는 더 낮은 가격을 지급함.

○ 캐나다의 낙농정책은 캐나다 낙농위원회(Canadian Dairy Commission:

CDC)가 주관하며, 신선우유의 생산쿼터와 목표가격을 관리함.

○ 1974~95년에 캐나다는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에 위약금을 부과했음.

- 과소생산에는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loss of revenue)이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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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되고, 과잉생산의 경우 쿼터 이상의 생산물량에 대해 매기는 부과

금(levy)이 위약금임.

○ 쿼터 생산물량과 쿼터 이상의 생산물량에 대해 매겨진 부과금은 수출보조

로 생산자에게 지급됨.

- 이러한 부과금은 수출을 전제로 공여되는 지급(payment) 또는 수출환급

(export refund)이라고 할 수 있음.

- 부과금은 결국 소비자가 지급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사이

에 격차를 창출함.

○ 1995년에 농업협정이 이행되기 시작함에 따라 캐나다는 국내보조와 수출보

조 감축의 일환으로 낙농정책 개혁을 단행함.

- 생산 쿼터는 유지함.

- 생산자가 공여하는 수출보조를 철폐함.

- 특별 우유등급제(Special Milk Classes Scheme: SMCS)를 도입함.

○ 우유등급제(SMCS) 아래 우유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WTO 분쟁 대상 우

유는 5등급(Class V)임.

- Class V 중 (a), (b), (c)는 세계가격으로 판매되어 통합되는(pooling) 일부 

국내용 및 모든 수출용 우유임.

- Class V 중 (d)는 쿼터 생산물량 중 수출되는 것으로 수익이 국내 판매수

익과 통합되는 우유임.

- Class V중 (e)는 가격 통합이 없이 한계 생산 비용이 세계가격과 같은 

수준에서 수출되는 쿼터 이상의 모든 우유임.

○ Class V 우유는 협상된 가격에 판매되거나 미국의 산업용 우유에 기초한 

공식에 따라 가격이 산정됨.

- WTO 분쟁에서 초점이 된 우유는 Class V 중 (d)와 (e)로 주로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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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수출되는 치즈와 건조우유로 국내시장에서 초과 공급된 것임.

○ Class V 우유가 전체 우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이며, 이 가운데 

특히 (d)와 (e)는 10% 가량임<표3-5>.

표 3-5. 캐나다의 Class V 우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 도 Class V Class V 중 (d)와 (e)

1997～98 15.3 10.8

1998～99 12.4 8.1

1999～2000 15.7 10.5

평균 14.5 9.8

자료: 캐나다 낙농정보센터. <http://www.dairyinfo.gc.ca/>.

2.2. 주요 분쟁내용

○ 1997년 12월에 미국과 뉴질랜드는 캐나다가 농업협정과 1994년 GATT 협

정을 위반하였다고 제소함.

○ 제소국은 캐나다의 SMCS가 농업협정 제9조에 부합한 수출보조라 하더라

도 감축대상으로 포함되어 이행되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지된 보

조라고 주장함.

○ 캐나다는 SMCS가 생산자에게 이익을 공여하지 않으므로 보조 및 상계조치 

협정(SCM)의 제1조가 정의한 보조(benefit to be conferred)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반박하고, 이에 따라 수출보조가 아니라고 주장함.

- SMCS가 정부예산 아래 집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업협정 제9조의 수출

보조가 아니라고 주장함.

- 캐나다 낙농위원회(CDC)는 정부기관(governmental agency)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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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정부가 그 조직의 틀을 제공했다고 밝힘.

○ 다른 쟁점은 지급(payment)이 설정되었는지, 설정되었다면 그 자금원이 무

엇인지에 관한 것임.

- 제소국도 캐나다 정부의 자금이 직접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

으나, CDC가 우유 생산에 독점을 행사하면서 Class V의 (d)와 (e)에 간

접적으로 수출보조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함.

- 또한, 수출보조가 수익을 통합해 높은 국내가격의 형태로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정부 조치에 의한 결과라고 지적됨.

○ 첫 번째 패널 판결 이후 캐나다는 개혁조치를 단행했으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제소국들은 제1차 소송과 같은 의제에다가 국내 쿼터 생산에서 창출

되는 수출보조 곧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문제를 추가로 제기함.10

- 교차보조란 용어는 사실상 1999년 패널 보고서 각주에 처음으로 등장하

였으며, WTO 법에 공식적으로 정의되거나 회원국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없음.

- 캐나다의 낙농정책은 교차보조를 초래하는 ① 쿼터 생산 아래 쿼터 이

상으로 생산된 물량을 세계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② 수익 통합조치

를 이행하는 경우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음.

○ 캐나다는 교차보조가 낯선 개념이고 정확한 정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다시 불복하고 제소함.

10 제1차 WTO 판결 이후 캐나다는 민간부문이 가공용 우유의 판매와 수출을 협상

하도록 정책을 개혁하였고, Class V 중 (d)를 수출보조 감축의무에 맞춰 이행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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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평결내용

○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캐나다 정부가 국내 우유의 공급과 관리를 통제함

으로써 보조 없이 자유롭게 수출되는 우유(unsubsidized, freely sold, milk

for export: CEM)에 대한 간접 지원효과를 초래하여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

격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시함.

○ WTO가 확인한 캐나다 정부의 조치(government action)는 다음과 같음

(WTO 2001).

① 국내가격의 고정을 통한 생산자 보조

② 쿼터를 통해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높은 보조가격 유지

③ CEM을 수출이 아니라 국내 판매용으로 전환할 경우 위약금 부과

④ 모든 국내 판매액에서 창출된 수익을 통합해 생산자들에게 배분 

⑤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WTO는 이상과 같은 정부 조치가 국내 판매가격을 높게 형성하도록 하였

고, 이로써 많은 생산자들이 국내시장의 고정비용을 충당하여 생산비용 이

하의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

- 이에 따라 패널과 상소기구는 국내시장에서 정부의 조치가 CEM 판매

에 대한 보조를 공여한 것으로 농업협정 제10조 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

정함.

○ 패널은 캐나다 낙농위원회(CDC)가 1994년 GATT 협정 제17조에 따라 국영

무역업체(State Trading Enterprise: STE)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라고 판시함.

○ 패널은 Class V 중 (d)와 (e)는 수출보조인 반면에 (a), (b), (c)는 가공업체가 

국내 시장용으로 접근할 수 있고 수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수출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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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고 평가함.

- WTO는 수출을 전제로 제공되는 이러한 보조가 생산자가 포기한 수익

(forgo revenue)에 해당하므로 생산자가 충당한 수출보조라고 명시함.

- Kropp et al.(2009)은 WTO의 판결처럼 생산자가 제공하는 수출보조가 

아니라 높은 소비자 가격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라고 밝히고, Class V 중  

(a), (b), (c)도 일부 물량이 세계가격으로 국내에 판매된다 하더라도 수익 

통합에 의해 보조되므로 수출보조라고 주장함.

○ 제2차 패널은 교차보조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농업협정 제9조 1항(c)의 

위반을 판정함.

- 이 밖에도 수출을 전제로 한 보조란 점에서 농업협정 제9조 1항(a), 보조

의 구조 측면에서 제9조와 제10조 위반 등을 결정함.

○ 상소기구도 교차보조에 관한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농업협정 제3조, 제

8조, 제9조 위반 의견을 냄.

- 이러한 상소기구의 판결은 WTO 분쟁에서 교차보조의 개념을 사용하여 

적법성을 가늠하는 첫 사례로 평가됨.

2.4. 시사점

○ WTO의 판결처럼 캐나다의 수익 통합조치(revenue pooling)는 수출보조로

서 교차보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로 부담하는 보조의 경우보다 더 큰 

왜곡효과를 창출함.

○ <그림 3-3>에서 주어진 수요(D1) 아래 조세로 조달하는 수출보조(Pb-Pw)가 

제공되면 소비자 가격은 Pb에서 생산자 가격과 일치하며, 수출은 X1이 됨.

- 이 때 무역왜곡(X1-X0)은 소비의 감소(C1-C2)와 생산의 증대(Q2-Q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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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됨.

○ 만약 소비자 가격이 Pd로 고정되면, 소비는 C’1이 되고 나머지 생산량은 세

계가격으로 수출되어 초과 공급곡선은 ES2가 됨.

- 생산자는 통합된 가격을 수취하게 되어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AR)과 한계비용(S)이 일치하는 Q2를 생산함.

그림 3-3. 수익 통합조치의 교차보조 효과

자료: Kropp et al.(2009).

○ 수출(X2)은 소비자 가격을 통해 도출하는 수출보조가 조세로 공여하는 수출

보다 더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소비감

소(C2-C’1)로 알 수 있음.

○ 국내 소비가 세계가격 아래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새로운 수요곡선(D2)

아래 수출은 X0와 X2 사이에서 결정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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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ES2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X1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Pb와 만나게 

된다면, 무역왜곡 효과가 조세로 공여되는 경우보다 더 낮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D2의 탄성치가 높을수록 조세에 의한 수출보조의 무역왜곡 

효과는 커짐.

- 국내에서 세계시장가격으로 소비되는 물량이 높을수록 소비자에 의해 

공여되는 수출보조의 무역왜곡 효과는 작아짐.

○ 캐나다의 분쟁사례는 EU의 설탕 사례처럼 국내보조 조치가 수출보조로 연

계되어 결국 무역왜곡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함.11

- 캐나다의 경우 교차보조와 수익 통합 조치가 모두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

차보조만 판정받은 EU의 설탕 분쟁과 차이가 있음.

○ 이와 같은 WTO의 판결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격과, 생산비용보다 낮

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경우의 공존이 WTO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될 가능

성이 높으며, 적어도 회원국의 수출보조 감축계획아래 운영되어야 함을 시

사함.

○ WTO 농업협정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에 관한 규율과 감축을 서로 독립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두 보조는 교차보조의 메커니즘 아래 사실상 

연계되어 있음이 강조됨.

11 캐나다의 유제품 분쟁이 EU의 설탕 분쟁보다 앞서 진행되었으나, 여기서는 분쟁 내

용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탕 사례를 먼저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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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면화 분쟁

3.1. 개요와 배경

○ 미국의 면화 분쟁사건을 요약하면 <표 3-6>와 같음.

표 3-6. 미국의 면화보조 분쟁에 관한 개요

제목 US - 면화

제소국 브라질

피소국 미국

제3국

아르헨티나, 호주, 베냉, 캐나다, 차드, 중국, 대만,

EU, 인도,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공화국, 일본, 태국

협의 요청 시 제기한

인용한 협정문과 조항

농업협정: 3.3, 7.1, 8, 9.1, 10.1

1994 GATT협정: III:4, XVI

보조 및 상계조치 협정: 3, 5, 6

요청일 2002. 9. 27.

패널 보고서 회람일 2004. 9. 8.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일 2005. 3. 3.

패널 보고서 회람일 2005. 10. 28.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일 2008. 6. 2.

중재 보고서 회람일 2009. 8. 31.

자료: WTO. <www.wto.org>.

○ 면화는 미국 농업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간주되는데, 1991~2010년에 연간 

43억 달러의 판매를 기록하고, 수출은 30억 달러에 육박함(Schnepf 2011).

- 이로써 미국은 중국과 인도에 이은 세계 3대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으

로, 2000년 이래 세계무역의 38%가량을 차지함<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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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주요국의 면화 수출물량과 비중

수출량(1,000톤) 비중(%)

1995～99 2000～04 2005～09 1995～99 2000～04 2005～09

미국 1,418 2,479 2,978 25.1 37.6 37.5

EU 329 345 312 5.8 5.2 3.9

브라질 6 171 435 0.1 2.6 5.5

C-4 485 558 490 8.6 8.5 6.2

베냉 136 141 98 2.4 2.1 1.2

부르키
나파소

95 164 219 1.7 2.5 2.8

차드 73 61 40 1.3 0.9 0.5

말리 180 192 134 3.2 2.9 1.7

기타 3,403 3,048 3,719 60.3 46.2 46.9

세계 5,641 6,601 7,934 100 100 100

자료: Baffe, J.(2011).

○ 국내 면화가공 수요가 감소하면서 미국의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1990년 

초반에 40%가량에서 2000년 이후 평균 70%를 기록함<그림 3-4>.

그림 3-4. 미국의 면화 생산, 사용 및 수출 추이

단위: 백만 480파운드 베일(bale)

자료: Schnepf(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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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과 서부 아프리카의 4대 면화 생산국(Benin, Burkina Faso, Chad,

Mali: C-4)은 미국의 보조로 말미암아 세계 면화가격이 하락하고 자국의 수

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에 브라질이 미국을 WTO

에 제소함.

- 2000년대 초반에 다른 농산물 가격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반면에 면

화의 가격지수는 196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그림 3-5>.

그림 3-5. 세계 농산물과 면화의 가격지수 추이(2000=100)

자료: Baffes(2011).

○ 이처럼 면화가격이 다른 농산물이나 에너지 가격과 다른 추이를 보이는 것

은 다음과 같은 이유임(Baffes 2011).

① 중국과 인도의 공급 증대

- 2002~07년에 중국 생산량은 520만 톤에서 820만 톤으로 55% 상승하

였고, 인도는 230만 톤에서 520만 톤으로 125%가 증가함.

- 중국과 인도의 면화 재배면적 중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8%와 79%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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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화보조

- 미국은 연간 20~40억 달러를 면화산업에 보조하여, 세계 수출량의 3분

의 1가량을 차지함<그림 3-6>.

- EU도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면화산업에 보조했으나, 면화에 대한 직

접보조는 적었고, 이에 따라 그 보조가 세계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음.

- 미국의 면화보조가 없었다면 세계 면화가격은 6~10% 증가할 것이란 

연구가 있음(Sumner 2006; Jales 2010).

그림 3-6. 미국의 면화보조 추이

단위: 명목가격 10억 달러 기준

자료: Baffes(2011).

③ 2006~08년 농산물 가격의 폭등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 증대가 한 

원인이었으나, 면화는 다른 작물과 대체관계가 약함.

- 다른 작물과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투입요소로서 농지의 사용일 

텐데, 2000년 이후 세계의 면화재배 면적 감소는 1% 이하임.

- 면화 생산에는 특화된 기계와 시설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생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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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작물 대체가 여의치 않음.

○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보조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브라질과 달리 C-4

는 면화 발의(sectoral initiative in favor of cotton)를 WTO에 제출하여 미국

의 면화보조가 개발문제임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함(WTO 2003).

- C-4가 분쟁해결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승소하더라도 미국과 무역 정도가 

낮아 무역보복의 성과가 크지 않고, 조세수입을 위해 이미 높은 수입관

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 올릴 경우 수입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

이므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2003년 칸쿤(Cancun) WTO 각료회의는 면화 발의를 ① 보상을 목적으

로 한 개발과 ② 보조를 다루는 무역 문제로 나눠 접근하기로 결정하고,

①은 국제 금융기관과 다자 및 양자기관이 다루고, ②는 도하협상

(DDA)에서 다루기로 함.

- 면화 발의는 WTO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인정하는 무역조치가 아니라 

금융 보상을 다루는 첫 사례가 됨.

- 지금까지 금융 보상은 지지부진하며, DDA 협상도 진전이 없는 상황임.

3.2. 주요 분쟁내용12

○ 브라질은 미국의 면화보조 규모가 2001년에 40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지적

하면서 이는 1992년 유통연도 수준인 20억 달러를 초과한 것이며, 또한 평

화조항(peace clause)의 종료로 더 이상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힘.

- 이 밖에도 미국의 수출보조,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 등이 

관련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함.

12 주요 분쟁 내용에 관한 자세한 법적 논의는 금태환(2009), 성영화, 박명섭(2010)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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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농업협정 제13조 b(ii)에서 명시한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support

to a specific commodity)”이 품목 특정(product-specific)이란 뜻이므로 다수 

품목을 대상으로 보조하는 경기대응지불, 직접지불(direct payment: DP), 시

장손실지원지불(market loss assistance payment: MLA), 생산자율계약지불

(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ayment: PFC) 등을 산출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음.

- PFC는 1996년 농업법에서 도입되었고, MLA는 1998~2001년에 위기조

치의 일환으로 추가된 것임.

- DP는 2002년 농업법을 통해 도입됨.

○ 브라질은 PFC와 DP가 허용보조(green box)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

면에 미국은 이들 보조가 무역왜곡이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최소

한이며 특정성이 없으므로 허용보조에 속한다고 반박함.

○ 브라질은 1999~2002년에 미국의 면화수출이 급등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브라질산 면화의 대체, 국제가격 하락 등을 초래해 브라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실액이 2001년에 6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미국은 면화보조가 허용보조라고 주장하였고, 같은 기간에 미

국의 수출이 늘어난 것은 국내 가공용 면화 수요의 감소로 말미암은 자

연적인 결과이며, 국제가격의 하락은 미국의 수출 증가가 아니라 세계의 

면화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고 대응함.

○ 사용자 구매지불(use marketing payment: Step-2)에 관해 브라질은 내국민대

우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이며, 보조 및 상계조치 협정(SCM)이 금지하고 있

는 수입대체보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1990년에 도입된 Step-2 보조는 미국산 면화의 가격이 비싸지만 이를 사

용하는 면방직업체와 수출업체에 그 차액을 보조함으로써 미국산 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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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로 1991~2004년에 연평균 0.026달러/lb가 지급

됨(Womach 2004).

- 미국은 Step-2 보조는 농업협정 제6조에 따라 감축대상보조로써 이행되

고 있기 때문에 SCM 규율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힘.

- 미국은 또한 Step-2 보조가 수출 없이도 지급받는 보조이므로 농업협정 

제10조가 규정한 수출보조가 아니란 견해를 밝힘.

○ 미국은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과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규율

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합의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감축대상

으로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수출보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3.3. 주요 평결내용

○ 패널이 평결한 보조 조치별 내용을 요약하면 <표 3-8>과 같음.

표 3-8. 미국의 면화보조에 관한 패널의 평결

보조 조치 평결 내용

직접지불(DP) 농지사용 제약이 부과되어 허용보조가 아님.

세계시장에서 심각한 가격하락 효과를 지니지 않음.생산계약자율지불(PFC)

시장손실지원지불(MLA)

세계시장에서 심각한 가격하락 효과를 지님.경기대응지불(CCP)

유통융자지불(ML)

Step-2 지불

세계시장에서 심각한 가격하락 효과를 지님.

국내사용 업체: 수입대체보조임.

수출업체: 이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보조임.

면화종자지불
세계시장에서 심각한 가격하락 효과를 지니지 않음.

작물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조이나 미국 이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Joslin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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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은 미국의 9개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평결함.

- 이 가운데 직접지불(DP), 생산계약자율지불(PFC), 시장손실지원지불

(MLA), 경기대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 유통융자지불

(marketing loan payment: MLP) 등 5개 프로그램은 미국 농업정책의 주

요 수단임.

- Step-2 보조와 면화종자지불(cottonseed payment)은 면화에 특정된 보조

이고, 작물보험(crop insurance)과 수출신용보증은 더 일반적인 보조에 

해당됨.

○ 미국이 허용보조로 통보하고 있으며 가격과 관련되지 않은 DP와 PFC의 경

우 가격하락(price suppression) 효과를 지니지 않다고 판시했으나, 면화재배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허용보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지적함.

○ 가격과 관련된 MLA, CCP, MLP 프로그램은 세계가격이 낮은 시기에 미국

의 면화생산을 높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세계가격의 하락효과를 

나타낸다고 판정함.

- 상소기구는 2005년 7월 21일까지 CCP와 MLP에 대해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도록 권고함.

○ 국내 사용업체에 공여되는 Step-2 보조에 관해서는 SCM 협정에 따라 금지

된 수입대체보조(import substitution payment)로 판시하였고, 수출업체에 대

한 적용은 미국의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이므

로 금지대상으로 평결함.

- 이 보조는 세계시장가격을 하락시킨다고 지적함.

-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 6개월 안에 또는 2005년 7월 1일까지 보조를 철

폐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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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화종자보조와 작물보험에 관해서는 가격하락 효과가 없으며, 금지된 보조

가 아니라고 판시함.

○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반환된 금융 편익이 이 조치의 장기 운영 비용을 충당

할 수 없으므로 수출보조에 해당하며, 미국의 이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

다는 점에서 또한 사실상 금지된 보조라고 판정함.

○ 이와 같은 WTO의 평결결과로 미국은 Step-2 보조를 폐지하는 등 몇 가지 

면화정책을 변경하였으나, 브라질의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행패널과 

상소패널이 구성되어 이를 확인함.

- 이에 브라질은 2009년 3월에 개최된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25억 달러

에 준하는 보복조치와 더불어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무역 등도 포함하는 

교차보복(cross-retaliation)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2009년 8월 중재패널은 총 2억 9,470만 달러의 대응조치를 브라질이 취

할 수 있도록 판정함.

3.4. 시사점

○ 이번 분쟁은 미국 농업부문의 핵심 작목 가운데 하나인 면화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전반적인 미국 농정수단에 대해 국제법과의 일치성에 대한 해석

을 받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면화분쟁은 협의요청, 패널, 상소기구, 이행패널 및 상소, 보복조치 승인요

구, 중재 등 WTO 분쟁해결절차상 거의 모든 단계를 거친 아주 드문 사례임

(성영화, 박명섭 2010).

- 2002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7년에 걸쳐 분쟁이 지속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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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선진국이 주로 지급하는 보조가 세계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개도국의 손을 들어 준 사례로 그 의의가 있음.

- 이에 따라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직접지불 조치의 수정 필요성, 미국의 

수출신용보증이 사실상 수출보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평화조항의 적

용 종료 등을 확인한 사건으로 평가함.

○ 농업협정 제13조 평화조항의 종료 이후 이를 반영한 첫 번째 분쟁이었다는 

점, 농업보조가 SCM 규정과 일치해야 함 등을 확인한 사건임.

○ 미국의 보조로 말미암아 브라질의 면화 산업이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

dice)을 입었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패널은 시장가격과 직접 연관된 

MLA와 CCP 및 Step-2 보조를 구분해서 세계시장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평결함.

- 그러나 SCM의 같은 조항에서 국내 및 제3국 시장에서 수출저해, 시장점

유율에 미치는 영향, 심각한 손상의 위협 존재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13

-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엇갈린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WTO의 평결이 경

제학적 논리와 계량화된 증거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실질적(substantial)” 또는 “상당한(significant)” 등의 용어들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 이런 접근방법이 널리 사용될 것임을 시사함(Josling 2009).

○ 비연계 직접지불의 요건으로 해당 농지에 채소와 과실을 경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란 평결은 이와 비슷한 요

건을 제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도 도전될 수 있음을 뜻함.

- 특히 미국의 경우 보조대상 농지는 바람직한 영농상태를 유지(good agri-

13 패널은 브라질이 미국 보조로 말미암아 세계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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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use)해야 한다는 부가조건이 붙어 이를 충족하려면 농가는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사실상 비연계 직접지불을 받기 위해 농가는 프로그램 작물을 생산해야 

하고, 이는 결국 마진 내 보조(infra-marginal subsidy)의 효과를 발휘함.14

○ 이러한 농지사용에 대한 제한이 초래하는 왜곡효과를 나타내면 <그림 3-7>

과 같음.

- 보조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의 배분 균형은 농지사용이 제약이 

없는 ‘일반농지(allowed)’의 수요(DA)와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 농지(not

allowed)’의 수요(DNA)가 교차하는 점(a) 곧 L*에서 결정됨.

- 비연계 직접지불은 일반농지 수요를 D’A로 감소시키는데, 이는 농지사

용 제한으로 말미암아 농지사용에 변화가 없어 보조규모만큼 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임.

- 미국의 실제 경험처럼 시간의 경과하면서 프로그램 농지에 대한 수요가 

D’NA처럼 증가하게 되어 새로운 균형점(c)은 L‘에서 형성됨.

- 결국 비연계 직접지불은 농지사용에 있어 드러난 변화를 초래하진 않지

만, (L*-L’)만큼 드러나지 않은 왜곡효과를 발생시킴을 알 수 있음.

14 ʻ마진 내(infra-marginal)ʼ란 소득보조를 받는 농산물 생산의 한계비용(marginal cost)

이 세계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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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비연계 직접지불 아래 농지사용 제한의 왜곡 효과

자료: de Gorter(2009).

○ 미국의 비연계 직접지불에서 기준 면적(base acreage)과 프로그램 단수

(program yield)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지주가 아닌 경작자가 보조를 

수령하도록 한 것은 보조를 받기 위해 경작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므

로 생산 왜곡효과를 지님.

- 미래 보조 산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농가는 현재 최대한 생산하

려고 할 것임.

- 비연계 직접지불 중 농지의 임대가치에 자본화(capitalization)되는 비율

은 20~25%이므로 임차인은 보조를 받기 위해 생산할 충분한 인센티브

를 지님.

○ 이와 같이 미국의 비연계 직접지불은 교차보조와 농가이탈 지연을 통해 생

산왜곡 효과를 초래하며, 그 왜곡효과의 규모는 이론상 생산과 연계된 같은 

수준의 보조보다 클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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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쌀 직접지불도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란 부가 조건이 있고,

실 경작자가 보조를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 왜곡효과의 쟁점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

4. 중국의 브랜드 상품 수출보조 분쟁

4.1. 개요와 배경

○ 브랜드 상품에 관한 분쟁사건을 요약하면 <표 3-9>와 같음.

표 3-9. 중국의 브랜드 상품 수출보조 분쟁에 관한 개요

제목 중국 – 브랜드 상품 수출보조

제소국 멕시코, 미국

피소국 중국

제3국

아르헨티나, 호주, 베냉, 캐나다, 차드, 중국, 대만,

유럽 공동체, 인도,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공화국, 일본, 태국

협의 요청 시 제기한 인용한

협정문과 조항

농업협정: 3, 9, 10

1994 GATT협정: 기사. III:4

보조 및 상계조치 협정: 기사. 3

가입 의정서: I, 1.2, 12.1

요청일 2008. 12. 19.

자료: WTO. <www.wto.org>.

○ 미국과 멕시코는 중국 세계 톱 브랜드 프로그램(china world top brand pro-

gram), 중국 유명 수출 브랜드 프로그램(chinese famous export brand pro-

gram), 지방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의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된 107건의 중국 

법규에 대해 WTO에 제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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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 분쟁내용

○ 제소국은 중국이 수출상품 브랜드 프로그램에 따라 무상지원, 대출 등 인센

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 수출보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

들이 중국의 WTO 통보사항에 누락되어 있음을 문제 삼음.

- 지원 대상 분야와 품목은 농업을 비롯하여 가전제품, 화학, 의류·섬유, 제

약업, 경공업 등 다양함.

○ 캐나다와 미국은 중국의 보조가 시장가격과 비용을 왜곡하고 국가 간의 경

쟁을 심화시켜 가격 차이를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이처럼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는 무역 충돌을 초래할 수 있음

을 상기시킴.

4.3. 주요 평결내용

○ 이 분쟁사건은 당사국 간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에 이르러 패널의 평

결이 이뤄지지 않았음.

○ 협의를 통해 중국은 수십 건의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4.4. 시사점

○ 이 분쟁은 중국의 보조조치가 대상이 된 최초의 제소사례로 그 의의가 있음.

-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원만히 해결된 경우이나, 일부 회

원국은 여전히 중국의 정책조치에 관한 투명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 앞으로 더 발생할 여지를 남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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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에서 드러난 중국의 보조조치는 매우 복잡하고 문제점도 많았으므로 

이를 WTO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한편 중국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

록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참고로 1995~2010년에 중국의 WTO 제소율은 다른 회원국의 실적과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남<표 3-10>.

- 주요 WTO 개도 회원국의 연간 제소율은 브라질 1.7건, 멕시코 1.4건, 아

르헨티나 1.7건인 반면에 중국은 0.8건에 불과함.

표 3-10. 중국의 제소율(complaint rate), 1995～2010년

국 가
제소 횟수
(A)

응답 횟수
(B)

연간 평균
분쟁 횟수

연간 평균
방어 횟수

A/(A+B)

미국 97 110 6.5 7.3 0.47

EU 82 70 5.5 4.7 0.54

캐나다 33 16 2.2 1.1 0.67

브라질 25 14 1.7 0.9 0.64

멕시코 21 14 1.4 0.9 0.6

인도 19 20 1.3 1.3 0.49

아르헨티나 15 17 1 1.1 0.47

한국 14 14 0.9 0.9 0.5

일본 14 15 0.9 1 0.48

태국 13 3 0.9 0.2 0.81

칠레 10 13 0.7 0.9 0.43

과테말라 8 2 0.5 0.1 0.8

중국 7 21 0.8 2.3 0.26

자료: Zhun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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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옥수수 분쟁

5.1. 개요와 배경

○ 미국의 옥수수보조 분쟁사건을 요약하면 <표 3-11>과 같음.

표 3-11. 미국의 옥수수보조 분쟁의 개요

제목 미국 – 옥수수보조

제소국 캐나다, 브라질

피소국 미국

제3국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EU, 인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태국, 터키, 우루과이

협의 요청 시 제기한

인용한 협정문과 조항

농업협정: 3.2, 3.3, 6, 8, 9.1, 10.1

1994 GATT 협정: XVI

보조 및 상계조치 협정: 2.1, 2.3, 3.1,

3.1 (a), 3.2, 4.2, 5, 6.3, 7.2

요청일 2007. 1. 8. / 2007. 7. 11.

자료: WTO. <www.wto.org>.

○ 캐나다는 미국의 보조정책이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소하였는

데, 이는 미국 면화분쟁에서 브라질이 승소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임.

- 브라질이 이 소송에 당사국으로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

음.

○ 2005년에 캐나다의 옥수수 생산자들은 미국을 대상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CITT는 미국 옥수수의 수입으

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평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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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캐나다 옥수수 농가들은 자국 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여 미국의 옥

수수 보조에 관해 WTO에 제소하기에 이름.

○ 캐나다는 옥수수 순 수입국이며, 1989년 이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수입

함.

- 캐나다의 옥수수 수입량은 1990년대에 평균 100만 톤 미만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연간 280만 톤으로 확대됨<그림 3-8>.

그림 3-8. 캐나다의 옥수수 수급 추이

단위: 100만 톤

자료: Schnepf(2007).

○ 캐나다의 수입이 증가한 시기와 미국에서 보조가 늘어난 때가 거의 일치함

에 따라 캐나다 옥수수 농가가 이를 빌미삼아 제소한 측면이 있음.

- 1990년대 옥수수보조 규모는 평균으로 연간 28억 달러였으나, 2000년대 

들어 55억 달러로 상승함<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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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미국의 옥수수보조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Schnepf(2007).

5.2. 주요 분쟁내용

○ 캐나다는 크게 세 가지 이슈를 문제로 제기함.

① 미국의 옥수수보조가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초래함.

- 캐나다는 미국의 1996~2006년 보조가 자국 옥수수 생산자에게 심각한 

손상과 심각한 손상의 위협(threat)이 되었으므로 SCM 협정의 제5조

와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함.

- 협의 과정에서 캐나다가 제시한 미국의 보조 프로그램들은 1996년 농

업법을 통해 도입된 PFC, 2002년 농업법 아래 DP와 CCP, 1998~2001

년에 의회가 비상 보완조치로 도입한 MLA 및 수출신용보증 등이 포

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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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의 수출신용보증은 불법 수출보조임.

- 미국과 브라질 간 면화분쟁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이미 미국의 

수출신용보증이 수출보조로 평결한 바 있는데, 이는 이 프로그램에서 

거둔 수익으로 장기간의 제도 운영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임.

- 당시 패널은 이러한 평결이 면화뿐만 아니라 보조 대상이 되는 모든 

프로그램 작물에 적용된다고 적시하였음.

③ 미국의 현행 국내보조는 WTO 양허 수준을 초과함.

- 캐나다는 미국이 허용보조로 통보한 PFC와 DP가 과실과 채소 재배를 

금지하는 농지사용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WTO의 평결처럼 사실상 연

계보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PFC, DP, CCP가 미국의 AMS에 포함되면 새롭게 산출된 현행 AMS

는 1999~2001년, 2004년 및 2005년 양허 수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

타남.

○ 이와 같은 캐나다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원칙적인 반응만을 내놓고 있음.

5.3. 주요 평결내용

○ 현재 제소국의 동의 아래 이 사건에 대한 평결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데,

이는 DDA 농업협상에서 미국이 국내보조 감축을 약속하였고 그 타결을 기

다리고 있기 때문임.

5.4. 시사점

○ 이 사건은 이미 미국의 면화보조에 대해 승소 평결을 얻어낸 브라질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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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음.

○ 만약 브라질의 주장처럼 미국의 비연계 직접지불이 허용보조가 아니라면 

미국은 대대적으로 보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변화는 결국 DDA 농업협상과 2012년 미국의 농업법에 반영될 것으

로 전망됨.

6. 한국의 소고기 분쟁

6.1. 개요와 배경

○ 한국의 소고기 분쟁사건을 요약하면 <표 3-12>과 같음.

표 3-12. 한국의 소고기 관련 분쟁의 개요

제목 한국 - 소고기에 대한 다양한 조치

제소국 호주

피소국 한국

제3국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협의 요청 시 제기한

인용한 협정문과 조항

농업협정: 3, 4, 6, 7

1994 GATT 협정: II, III, X, XI, XVI, XVII

수입허가협정: 1, 3

요청일 1999. 4. 13.

패널 보고서 회람일 2000. 7. 31.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일 2000. 12. 11.

자료: WTO. <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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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상승으로 말미암아 수입 소고기의 가격이 높아졌고, 경제위기에 따른 

소고기 수입량이 쿼터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수출국들이 수입제도 

개선, 쿼터 수입 등을 요청함.

- 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1999년에 호주는 양자 협의를 요청함.

○ UR 이후 한국은 다음과 같은 소고기 시장개방 계획을 이행함.

- 수입쿼터를 2만 톤씩 확대함.

- 업계 간 자율거래제도(SBS)에 의한 수입 물량비율을 70%로 확대함.

- 축산물 유통사업단(Livestock Products Marketing Organization: LPMO)

과 수입쿼터에 대한 개입 등을 철폐함.

- 수입 부과금도 철폐함.

6.2. 주요 분쟁내용

○ 제소국은 수입산 소고기를 국산과 격리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수입 소고기  

구분판매제도가 WTO 협정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의 위반이

라고 주장함.

○ 한국은 구분판매제도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수입 소고기를 국내

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대응함.

- 또한,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 판매점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차별

이 아니라고 반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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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한국의 소고기 수입 조치

연 도 관세(%)
쿼터

(톤, 정육 기준)
부과금(%) SBS(%)

1993 20.0 99,000 100 15

1994 20.0 106,000 95 20

1995 43.6 123,000 70 30

1996 43.2 147,000 60 40

1997 42.8 167,000 40 50

1998 42.4 187,000 20 60

1999 42.0 206,000 10 70

2000 41.6 225,000 - 70

2001 41.2 - - -

2002 40.8 - - -

2003 40.4 - - -

2004 40.0 - - -

주: 1) 부과금(mark-up)은 수입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및 판매에 소요된 총 비용을 공

제한 수입 이익금을 말함.

주: 2) SBS(simultaneous buy and sell: 업체 간 자율거래제도)은 일정 범위의 국내 수요자

에게 기본 쿼터의 일부분을 배정하여 정부나 축산물 유통사업단의 개입 없이 

국내수요자가 직접 상담·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자료: 박지현(2000).

○ 제소국은 소고기 판매 시 현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고 도매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라고 주장함.

- 이러한 구분판매제도는 한국의 소고기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수입이 제

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임.

○ 한국은 이 제도가 제소국의 소고기뿐만 아니라 국내 판매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제소국이 그 차별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함.

-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해 수입 소고기에 대한 국내 소고기 판매의 보

호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 밖에도 제소국은 한국의 소고기보조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10%

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AMS를 재산출하면 AMS 양허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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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함<표3-14>.

- 한국은 이행계획서 상에 괄호 안의 숫자가 양허 수준이라고 주장함

6.3. 주요 평결내용

○ 패널은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양허 수준과 기준 보조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괄호 밖 수치를 양허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평결함.

- 이에 따라 한국의 보조가 양허 수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함.

표 3-14. 조정된 한국의 보조총액측정치(AMS)

단위: 10억 원

연 도 기준 보조 양허 수준 현행 수준

1995

1,718.6

1,695.74(2,182.55)

1996 1,672.90(2,105.60)

1997 1,650.03(2,028.65) 1,936.95

1998 1,627.17(1,951.70) 1,562.77

1999 1,604.32(1,874.75)

2000 1,581.46(1,797.80)

2001 1,558.60(1,720.85)

2002 1,535.74(1,643.90)

2003 1,512.89(1,566.95)

2004 1,490.00(1,490.00)

자료: WTO. <www.wto.org>.

○ 구분판매제도에 대해서도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내국민 대우 원칙의 위

반이라고 판시함.

○ 패널은 도매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만 거래되는 제도가 특허권, 상표권 및 저

작권의 보호, 기만적 관행의 방지문제 등을 포함하는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

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함.

- 국내 소고기 판매의 보호를 위해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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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 구분판매제도의 일정하지 않은 활용범위로 인해 도매점을 제외한 다른 

판매점에서는 원산지 표기를 의도적으로 바꿀 우려가 있고, 원산지에 

대한 언급이 선택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패널은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분판매제도 이외의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함.

○ 국내보조의 산출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준연도가 1986~88년으로 했어야 함

과, AMS 산출 시 보조대상(eligibility)을 실제 수매물량이 아니라 수매의 수

혜가능 대상물량으로 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함.

○ 다만 한국이 소고기 보조로 인해 AMS 양허 수준을 초과했는가에 대한 판

결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밝힘.

6.4. 시사점

○ 이번 분쟁의 핵심인 구분판매제도에 대해서 WTO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

국의 패소를 평결함.

○ 특히 한국이 중점을 두고 주장한 둔갑판매의 방지 목적에 대해서는 WTO

규범 안에서 또는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

었던 필요한 조치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WTO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는 구분판매제도만큼 소고기 둔갑판매를 방

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조영진 2011).

○ 한국의 보조총액이 양허 수준을 초과했다는 패널의 판정을 상소기구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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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승리라기보다 자료의 불충분으로 말미암은 결론도

출 불가의 결과임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함.

○ 한국이 다른 회원국(1986~88년)과 다른 기준연도(1989~91년)를 사용하거

나, 대상 생산량(eligible production)이 아닌 실제 수매량을 사용하여 보조액

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판정은 WTO 기준대로 보조액을 계산할 

경우 실제 보조액이 지금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번 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① 비차별 원칙의 철저한 준수, ②

예외적 조치를 도입할 경우 그 필요조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검증, ③

WTO 규범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면서 선의(good faith)에 기초한 이행사

항 준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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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보조 분쟁 관련 미국과 EU의 개혁조치

1. EU의 CAP(공동농업정책) 개혁

1.1. CAP 개요

○ CAP 태동 당시인 1950년대에 농업은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의 핵심 산업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안보의 

가치가 널리 인식되었음.

○ CAP은 근원은 1957년 3월에 체결된 로마협약(treaty of rome)에서 출발되었

으며, 이 협약의 제28조부터 제44조에 농업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됨.

○ 로마협약 제39조에 명시된 5개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농업생산과 생산요소(특히 노동)의 적절한 이용

의 합리적인 개발을 확신시킴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 

②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소득을 높임으로써 농업 사

회에 대한 공평한 생활수준 확충

③ 시장 안정



59

④ 생필품 공급의 확충

⑤ 적절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급

○ CAP의 대상 품목은 축산물, 유제품, 곡물, 과일과 채소, 동식물 지방, 설탕,

포도주, 담배, 아마 등 매우 포괄적임.

○ CAP에 의한 정책조치는 크게 시장가격 보조와 소득정책(Pillar I: 제1축)과 

환경 등 농촌개발정책(Pillar II: 제2축)의 틀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용

됨.15

○ 개별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보조는 이른바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zation: CMO)을 설정하여 수매제도와 저장, 수출입과 경쟁, 재정지원 

등의 규범 아래 관리되어 옴.

- 21개 CMO가 설정되어 운용되어 오다가 2007년에 하나의 CMO

(Regulation (EC) No. 1234/2007)로 단순화 되었는데, 이는 모든 직접지

불이 단일 직접지불(Single Payment Scheme: SPS)로 통합(Regulation

(EC) No. 1782/2003)된 것과 발을 맞추기 위함임.

- 품목별 시장가격 보조체제는 ① 수매가격 보조, ② 수입관세 부과, ③ 수

출보조 등의 요소로 구성됨.

○ 농가소득은 2003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된 단일 직접지불(Single Payment

Scheme: SPS)을 통해 주로 지원함(Council Regulation (EC) No. 73/2009).

- 2000~02년에 기초한 수급권에 따라 지급하되 생산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연계 직접지불로 분류함.

- 2004년에 새롭게 회원국이 된 10개국에 대해서는 SPS 지급률보다 낮은 

15 EU 농업정책(CAP)에 관한 세부 내용은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홈페이

지 참조. <http://ec.europa.eu/agriculture/index_en.htm>.



60

단일 면적보조조치(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가 적용됨.

- 실제로 EU는 SPS 보조를 WTO 보조 분류상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허

용보조(green box)로 통보해 옴<그림 4-1>.

그림 4-1. EU의 WTO 국내보조 이행 추이

자료: ICTSD. <http://ictsd.org/i/news/bridgesweekly/150915/>.

○ 농촌개발 정책은 크게  ① 경쟁력 증진, ② 환경과 농촌 개선, ③ 농촌 삶의 

증진과 농촌경제의 다각화, ④ 지역의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Leader 등 4대 

주제(thematic axis) 아래 다양한 조치들이 회원국별 특성과 연계하여 시행

됨(Council Regulation (EC) No. 1698/2005).

- 2004년 이후 가입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전환기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시

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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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탕 분쟁에 대응한 정책 개혁

○ 2002년에 호주, 브라질, 태국이 EU의 설탕 보조조치에 대응하여 제소한 분

쟁사건에서 WTO는 ① EU가 생산 쿼터에 높은 보조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수출을 촉진한, 이른바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를 지급하였고,

② 개도국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ACP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 상응하는 수

준의 EU산 설탕을 재수출함으로써 이행계획서 상의 수출 양허 수준을 초과

하였다고 평결함(WTO 2004a).

○ 이에 따라 EU는 2006년에 설탕개혁 조치를 단행함(Council Regulation

(EC) No. 318/2006; 320/2006; 1234/2007; 1261/2007).16

○ 2006년 설탕개혁의 목적은, ① 수출보조 감축을 통해 WTO 규정에 부합하

는 설탕 생산체제 정립, ② 가격보조와 쿼터 생산 축소, 보조된 수출 감축 

등을 통해 설탕시장 안정화, ③ 구조조정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④ EU

시장 내 가공업체에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론, ① 가격보조와 수매제도 등 

시장관리 정책수단의 대대적 개편, ② 경쟁력이 없어 쿼터를 포기할 생산자 

대상의 구조조정 조치 이행 등임.

○ 2006년 설탕개혁 전후의 조치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4-1>와 같음.

- 개혁조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① WTO 평결을 이행하는 측면

에서 ACP 국가로부터 수입한 물량의 재수출과 쿼터 초과 물량의 수출

16 설탕가격과 수출입에 관한 통계자료는 집행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http://ec.europa.

eu/agriculture/sugar/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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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수출보조를 산출하고, ② 공공 수매를 폐지함으로써 최저

가격을 없애는 등 가격보조를 낮춘 것임.

표 4-1. 2006년 설탕개혁의 전후 조치 비교

조치 　개혁 전 개혁 후

보장된

가격체제

수매가격(IP) 631.9유로/톤 ∙참조가격(RP): 2007～08년 631.9유로/톤; 2009～10년

이후 404.4유로/톤

∙IP: RP의 80%

∙사탕무(MPB)의쿼터내최저가격: 2006～07년 32.86유로

/톤; 2009～10년 이후 26.29유로/톤

생산 쿼터

A-쿼터

∙생산부과금(levy) 적용(IP의

최대2%)

∙수출보조대상

기본쿼터(basic quota)

∙A-와B-쿼터통합: 2006～07년에1,744만톤

∙생산부과금(charge) 적용: 12유로/톤

∙자발적인구조조정

∙개별농가에배정된쿼터를국가전체쿼터 안에서조정:

2006～07년에최대25%; 2008～09년이후최대10%

∙개별업체는 730유로/톤을 지급하고 회원국에서추가

쿼터를요구할수있으며, 추가쿼터는회원국별로물량

제한이설정됨.

B-쿼터

∙생산부과금 적용(IP의최대

30%)

∙수출보조대상

쿼터초과물량

∙재고로유지, 특정산업용으로사용, 가장외진곳에공급,

WTO한도내에서수출

∙재고나다른목적의사용을 초과하는물량에는축적되는

문제를피하기위해지급가능C-설탕

∙재고이상물량은수출

∙수출보조대상에서배제

시장으로부

터 회수

(withdrawal)

공공수매

∙쿼터내생산된백설탕과원

당의수매

공공수매

∙쿼터내백설탕과원당의수매상한은60만톤이고2010～

11년부터공공수매중단

민간저장

∙심각한시장불균형발생시민간저장허용

설탕회수

∙시장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쿼터 내 설탕의 일정부분을

다음유통연도까지업체가회수가능; 회수기간에업체는

관련물량을자체비용으로저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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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개혁 전 개혁 후

구조조정

적응보조(adaptation aid)

∙사탕무와설탕생산의효율과경쟁

력제고를위한추가가격보조(포

르투갈, 이탈리아, 핀란드대상)

구조조정보조

∙수익률이 낮은 생산자들이 쿼터를 포기하거나 생

산능력을감축하도록허용

∙구조조정의형태에따라포기한쿼터톤당일정액

보조; 보조액은 2006～07년부터 2009～10년에차

츰감축

∙2007년에추가구조조정조치도입

∙설탕 제조업체에 대해 임시 구조조정 시행(영국,

슬로바키아,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수입규정

고정 수입관세

∙MFN 관세 백설탕 419유로/톤,

원당339유로/톤

추가 변동관세

∙세계가격이 발동가격보다 낮을 때

자동발동(특별세이프가드); 백설탕

531유로/톤; 원당 418유로/톤

관세면제 또는 감축

∙관세할당(TRQ) 물량 및 우대 무

역협정대상수입

∙ACP협약및인도: 면제

∙Everything But Arms(EBA) 대

상최빈개도국(LDC): 면제

∙발칸(Balkan) 조치에따른서부발

칸국: 면제

∙1995년에회원국이된핀란드, 스

웨텐에 CXL 설탕(EU 확대로 인

한우대수입) 공급: 감축

고정 수입관세

∙MFN관세백설탕419유로/톤; 원당 339유로/톤

추가 변동관세

∙세계가격이발동가격보다낮을때자동발동(특별세

이프가드); 백설탕531유로/톤; 원당 418유로/톤

관세면제

개혁 이전의 틀이 적용되나 다음은 예외

∙2009년부터 최빈개도국(LDC)이 수출하는 설탕은

EBA틀안에서무관세로수입

∙ACP 설탕의정서에서경제파트너십협정(EPA)으로

전환기에 2009년부터 LDC(Least Developed

Countries)가아닌ACP국가로부터수입에무관세

적용; 2014～15년까지다음조건시수입중단:

①LDC이외ACP로부터수입이160만톤초과

② 모든 ACP 및 LDC 포함해수입이 350만 톤

초과

수출환급

∙쿼터설탕에적용: ACP 우대수입

의재수출에적용

∙WTO수출보조한도: 13.74억톤

∙설탕에적용

∙WTO수출보조한도: 13.74억톤(단, ACP 수입상

당치의재수출과쿼터 밖수출물량을 WTO 양허

수준에포함하여산출)

자료: Aret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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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개혁을 통해 공공 수매제가 폐지되고 참조가격 체제로 바뀐 것은 더 이

상 최저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며, 국내가격이 감소하면서도 그 변동 폭이 커

짐을 뜻함<그림 4-2>.

그림 4-2. 설탕개혁으로 인한 가격보조 체제의 변화

자료: Arete(2012).

○ 설탕쿼터는 2015년 10월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2013년 CAP

개혁 논의에서 이에 대한 찬반 양측의 논쟁이 진행 중임.

- Smit and de Bont(2011)은 쿼터 폐지가 생산비용 감소와 가공효율을 높

이는 양(+)의 기능과 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음(-)의 기능이 있으

므로, 국제적인 사항까지 고려하여 최소가격제의 설정을 제안함.

- Noble(2012)은 설탕개혁 이후에도 생산수준이 높고, 가격하락 효과가 

최종 사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왜곡효과를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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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TO 규범과 관련된 2013년 CAP 개혁 동향과 시사점

1.3.1. 직접지불 개혁안

○ 직접지불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개혁 제안은 회원국 간 또는 농가 간 지

급률의 형평성을 더욱 촉진시켜 2020년까지 지역화된 공통 지급률을 달성

한다는 목표임.

○ 새롭게 제안된 직접지불 조치는 기존의 단일 직접지불(SPS)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구조를 기본보조(basic payment)와 환경보조(greening

component)로 설정함.

- 기본보조는 순수한 소득지원 조치로 직접지불의 70%를 차지함.

- 환경보조는 나머지 30%로 구성됨.

○ 기본보조는 지금처럼 상호준수 요건(cross compliance)을 충족해야 지급되

는데, 그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됨.

○ 환경보조는 기후와 환경에 이득을 가져오는, ① 휴경, ② 작물 다각화, ③

영구초지 유지 등 3개 환경조치를 전제로 이뤄짐.

1.3.2. 개혁안과 WTO 규범 간의 조화 

○ CAP 개혁 전후를 비교할 때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은 조치들에 관한 WTO

보조 분류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EC 2011a).

- 감축대상보조(AMS)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젊은 농업인(young farmers)에 관한 직접지불의 경우 기존 조치가 허용

보조로 통보되고 있으므로 그 보조의 강화가 새롭게 제안되었더라도 여

전히 허용보조가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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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자연조건 취약(natural constraints)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

은 제1축에 속하는 정책조치이지만 기존의 단일 직접지불(SFP)과 같은 

체계에 있으므로 AMS에서 면제될 것으로 예상됨.

○ 기본보조(basic payment)와 환경요소(green component)의 경우 비연계 직접

지불로 제안되고 있으나, WTO의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Swinbank 2012).

○ WTO 허용보조(농업협정 부속서 2)의 관련 규정은, ① 정부의 재원 조달에 

근거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② 해당보조가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 이외에도 정책 특정적인 기준과 조건에 합치해야 

함을 요구함.

- 특히 비연계 직접지불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정은 6(b),

6(d), paragraph 12(환경계획에 따른 지불) 등임(외교통상부 1994).

- 6(b): “특정연도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연도에 생산

자가 행한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가축단위 포함)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

초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d): “특정연도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연도에 사용

되는 생산요소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1):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명백하게 정의된 정부의 환경 또는 보

존 계획의 일환으로 결정되며, 또한 생산방법 또는 투입요소에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여 정부의 계획에 따른 특정조건의 이행에 의존한다.”

- 12(2): “지불금액은 정부의 계획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

는 소득손실에 한정된다.”

○ 기존의 단일 농가 직접지불(SPS)이 기본보조의 형태로 지속될 터인데, SPS

의 생산연계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허용보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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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de(2007)은 다양한 실증모형의 분석을 요약 정리하면서 SPS가 그 이

전의 면적기준 보상 직접지불과 견주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

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SPS의 도입에 따른 생산 감소폭은 크지 않은데, 곡물의 경우 부분균형 

모형이 -0.3~-2.6% 포인트, 일반균형 모형(CGE)이 최대 -9.1% 포인트 정

도임.

표 4-2. 면적 기준 직접지불 대비 단일 직접지불의 생산효과

단위: %포인트

모형 곡물 유지작물 소고기 유제품

OECD(PEM) -0.3～0.7 -0.7 - -

OECD(AGLINK) -0.5～0.1 -0.4 -0.6 -6.2～1.2

Gohin &

Latruffe(2006)
-9.1～-8.7 -6.4 -4.2 -10.0～4.4

ESIM -2.6 -2.7 -2.7 -6.6～1.7

FAPRI -0.6～-0.4 -0.6～-0.2 -2.6～-0.2 -

자료: Rude(2007).

○ 단일 직접지불을 수령하려면 해당 농지에 과실과 채소를 생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Council Regulation (EC) No. 1782/2003 제51조)의 경우 기준

기간 이후의 생산과 관련되지 않도록 규정한 6(b)항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

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2007년 채소와 과실부문의 농정개혁을 통해 해결

되었음.

- 과실과 채소에 관한 보조를 SPS에 통합함으로써 해당 농지사용 규제가 

완화됨.

- 브라질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면화 분쟁에서 WTO 패널은 직접지불 

대상 농지의 사용에 대해 규제(과실과 채소 재배 금지)하는 것은 비연계 

직접지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WT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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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nbank and Tranter(2005)는 보조 대상 농지가 농업생산에 적절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는 조건(Council Regulation (EC) No. 1782/2003 제5조)이 기준

기간 이후 농지의 관리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 6(d)항의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한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함.

- 적절한 농업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농지유기나 토양침식과 같은 환경문

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함.

- 가축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육밀도(stocking rate)를 규정한 것도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생산요소와 연계시킨 것이란 지적도 있음(Blandford and

Josling 2009).

- 단일 직접지불을 받으려면 기존의 영구 초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가축생산을 촉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Blandford and Josling

2009).

○ 반면에 비연계 단일 직접지불은 다른 형태의 보조와 견주에 그 생산이나 가

격효과가 크게 낮다는 실증분석 결과들은 이 보조의 형태가 허용보조로서 

정당성이 있음을 시사함.

○ OECD(2004)는 단일 직접지불처럼 과거 수급권에 기초한 보조의 경우 그 

가격효과가 시장가격을 지지하는 보조(AMS 형태)에 비해 13%에 불과하

며, 위험효과까지 반영하더라도 시장가격효과의 18%에 불과함을 밝힘.

○ Balkhausen et al.(2008)은 8개 모형(AGLINK, AG-MEMOD, CAPRI,

CAPSIM, ESIM, FAPRI, GOAL, GTAP)에 의해 계측된 의제 2000(베이스

라인)에서 2003 CAP 개혁에 의한 단일 직접지불로의 전환 효과를 제시함.

- 단일 직접지불은 EU15의 곡물재배 면적과 소와 양의 생산량을 감소시키

는 반면에 사료 재배면적은 증가시킬 것이란 공통된 실증 결과를 제시함.

○ Helming et al.(2010)은 12개의 실증 모형(AGLINK, AG-ME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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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PAj, CAPRI, DRAM, DREMFIA, ESIM, FAPRI, LEITAP, PEM,

RAUMIS, SEPALE)을 검토한 후 단일 직접지불의 생산효과가 보통 “매우 

작다(very small)”고 결론을 내림.

- 예외로 단일 직접지불이 높은 농지가격으로 자본화되어 비농업용으로 

농지가 전환되는 것을 제약한다고 지적함.

- EC(2008)도 단일 직접지불에 의한 농지 자본화 영향을 지적하고, 특히 

초지(grassland)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 Bhaskar and Beghin(2007)은 비연계(단일) 직접지불의 효과에 대한 많은 선

행연구를 정리하면서 보조가 ① 농업인의 위험,17 ② 신용제약의 완화, ③

농가의 노동 분배결정, ④ 농지가격과 임대료, ⑤ 미래 보조에 대한 기대 등

의 효과를 나타내 농업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연계된

(coupled)”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함.

- 그러나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이러한 영향의 정도가 작은 것으로 밝히고 

있음도 명시함.

- 이 연구는 또한 WTO 허용보조의 한계로, ① 보조의 자격 기준에 불확

실성 아래 농업인의 반응이 감안되지 않은 점, ② 같은 보조조치라도 국

가나 지역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 ③ 자격 기준이 농가,

지역, 산업 등에 따라 세분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함.

○ 직접지불의 30%까지 환경보조로 지급하도록 제안된 사항의 허용보조 정당

성 여부도 쟁점임.

- 환경보조의 자격은 ① 3개 이상의 경종작물 재배, ② 영구 초지의 유지,

③ 보조대상 면적의 7% 이상을 생태 중점지역으로 설정하여 휴경, 식재,

환경 목적으로 공간 띠(buffer strip), 경관 등임.

17 위험효과는 위험기피 수준의 완화하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와 당면한 위험을 직

접 감소시키는 보험효과(insurance effect)를 통해 실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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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자격 요건은 사실상 기준기간 이후의 생산 또는 생산 투입재(농

지)의 사용에 관한 규제이므로 6(b)항 또는 6(d)항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는 우려임.

○ 환경보조가 허용보조 제12항의 환경 직접지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WTO 규정이 환경조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소득 손실분에 한정하여 보

조하도록 하기 때문임.

○ 이 밖에도 직접지불 수혜자의 자격을 “실제 농업인(active farmers)”로 규정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허용보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실제 농업인을 규정한 것은 골프장에 귀속된 농지 등이 보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임.

- 실제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생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결국 보조와 생산

이 연계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보조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

려임.18

○ 회원국이 직접지불 배정액(national ceiling)의 일부(보통 5%, 최대 10%)를 

특정 부문과 지역에 대해 생산과 연계된 형태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AMS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생산 연계 직접지불은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중요하거나 민감한 특

정 영농방식이나 부문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면화, 양고기, 소고기

에 대한 지원을 다른 민감 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임.

- 만약 모든 회원국이 배정액의 5%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총 21

억 유로가 AMS로 포함될 것임.

18 “실제 농업인”의 정의에 관한 논쟁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음.

<http://capreform.eu/understanding-the-active-farmer-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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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축인 농촌개발과 관련 제안서 내용은 허용보조 항목 간의 조정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지출 분야로 제안된 식품안전 조치, 연구와 혁신, 불이익에 처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은 직접지불 상한을 적용해서 절약한 예산을 사용

하는 것임.

- 직접지불은 현재의 기준이라면 허용보조이므로 허용보조 간의 재배정으

로 볼 수 있음.

○ 제2축에 속하는 새로운 보조 유형으로 제안된 소득보험제도의 경우 AMS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의 보험 보조 대부분은 품목 특정 AMS로 통보되고 있음.

- 제2축의 한 부분으로 제안된 신규 보험조치는 회원국의 자부담도 있어야 

함.

- 농업인들이 1 유로를 상호기금(mutual fund)에 납입하면 0.65유로를 제2

축으로부터 제공하는 방식임.

- 만약 소득이 3년 평균과 견주어 30% 이상 하락하면 손실분의 70%를 보

전하는 조치임.

2. 보조금 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Farm Bill 개혁19

2.1. 미국 농업법(Farm Bill) 개요

○ 미국의 농업법(Farm Bill)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구체적으로 

19 이 절은 『2012년 미국 농업법 제정동향과 시사점』(송주호 등 2012)의 내용을 요

약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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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법으로서 농가 소득지원 및 품목별 보조금 지급 수준 등 미국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농업법은 1933년 농업조정법 제정 이후 

대략 5년의 주기를 두고 개정되어 왔음.

○ 2008년 농업법으로 알려진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에 관한 법률(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이 2012년 9월 말에 만료되

기 때문에 2012년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농업법이 논의되었음.

- 미국 상원과 하원 농업위원회는 현행 2008년 농업법을 대체하기 위한 

2012년 농업법안을 독립적으로 통과시켰으나 농업예산 감축 폭과 식품

보조 개혁 관련 의견대립 등 입장차이, 그리고 11월 총선거를 앞두고 농

업법을 기한 내 개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미약 등으로 최종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였음.

- 결국 미국은 2008 농업법을 2013년 9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간

을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음.

○ 2012년 미국 농업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국의 만성적 재정적

자 감축을 위해서는 농업예산도 상당한 감축이 불가피하고, 또 최근 국제곡

물가가 높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직불금이 지급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하지만 그동안 

제출된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예상보다 소폭의 예산감축이 전망되고 

있음.

- 미 의회예산처(CBO)의 추정에 의하면 현행 2008년 농업법이 향후 10년간 

계속 추진될 경우 약 1조 달러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인 데 비해, 2012

년 상원 농업법을 따를 경우 이러한 재정지출 기준치에 비해 231억 달러,

하원농업법안을 따를 경우 약 351억 달러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

정하고 있어 현행 농업법에 의한 재정지출의 2∼3% 감축에 불과함.

- 이것도 향후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

망에 기초한 것으로 만일 정책대상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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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농업법안에 의해 농가경영 위험관리 강화 차원에서 새롭게 제안

된 품목별 지원정책과 작물보험정책에 의해 재정지출은 오히려 크게 증

가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미국 농업정책 결정의 기조는 자국 내 농업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대외적인 국제 규범보다는 국내 정치상황에 민감하면서 농업에 대

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회의 권한이 어느 국가에서보다 

강한 미국의 특성과 함께 건국 이래 전통적으로 가족농에 대한 보호가 농

정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2.2. 2012 농업법(안)의 주요 내용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을 살펴보면, 향후 미국의 농업정책은 ①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한 품목별 수입보장제도, 작물보험, 농업재해대책 등 

농업위험관리정책, ②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및 미국산 농산물 수요

촉진 목적의 식품영양지원 정책, 그리고 ③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 목적의 

보전정책이라는 세 개의 큰 틀의 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농촌

개발, 바이오에너지, 원예 및 특수작물, 연구개발정책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의 정책강화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

로 판단됨.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의 특징의 하나는 고정직불제와 가격보전직불제

(CCP)를 폐지하는 대신 농가소득안전망 및 위험관리 강화측면에서 경손정

책(shallow loss policy)을 도입한 것임.

- 일반적으로 작물보험의 보장수입 범위(coverage)는 실제수입의 70~85%

수준으로 만일 손실이 자기부담금(deductible)보다 적은 수준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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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농가는 이러한 손실을 작물보험을 통해 지원 받지 못하거나 작

물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더라도 손실의 15~30%는 농가가 스스로 부담

해야 함.

- 이러한 자기부담금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반적으로 경손(shallow

loss)이라 말하며, 이렇게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못하는 농가손실 부

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상하원 양원은 2012년 농업법안에 경손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음.

- 하원 농업법안은 현행 2008년 농업법에서의 CCP와 수입보전직접지불제

(ACRE)와 유사한 형태의 가격손실보상제도(Price Loss Coverage Payment:

PLC)와 수입손실보상제도(Revenue Loss Coverage Payment: RLC)를 제안

하면서 둘 중 하나를 농가가 선택하는 형태의 농가지원제도를 만들었음.

- 상원 농업법안은 수입보장을 위한 방안인 농업위험보상제도(Agriculture

Risk Coverage: ARC)를 제안하고 있음.

- 이러한 경손정책은 최근 높은 농산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격변화에 관

계없이 주요 품목에 지불되는 고정직불금(DP)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

께 현재와 같이 목표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거의 발동되지 

않는 CCP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강구된 것임.

- 직물보험에 관한 예산은 향후 10년간 상원안 959억 달러, 하원안 1,004

억 달러로 책정되었음.

○ 한편, 앞으로도 식품영양지원제도는 미국 농업예산 지출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될 것이며, 미국 농정의 또 다른 하나의 중심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상하원 농업법안을 살펴보면 식품영

양지원 프로그램에 향후 10년간 7,560억 달러(하원 농업위원회안)과 7,681

억 달러(상원안)에 달하는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미국 농정에서 환경 및 자연자원 보전(conservation)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

성과 정책적 관심은 특히 1980년대 들어 급격히 높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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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USDA는 농업자원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보전정책(conservation

programs)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재정지출 절감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여 중복되거나 유사

한 보존정책을 통합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으나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에서도 보전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영양(nutrition)과 작물보험(crop insurance)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재정

지원이 제안됨(향후 10년간 약 580억 달러).

2.3. WTO 규범과 관련된 미국 농업법 개정동향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이 WTO에서의 규범 혹은 분쟁사례나 현재 진행 중

인 DDA 농업협상과 연관되는 부문은 국내보조 중 면화보조, GSM-102, 식

량원조, 바이오에너지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종전의 보호정책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WTO 체제에서 미국은 수세적인 입장을 벗

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2008년 농업법의 CCP와 

ACRE를 폐지하는 대신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가격보장과 수입보장 농가지

원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으며, 최저가격 보장제도인 융자단가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작물보험정책은 오히려 강화되었음.

- 품목별 지원 정책(Title I)에서 제외된 면화는 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STAX)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작물보험 정책(Title XI)의 대상품목으

로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에서 제안됨. STAX는 수입보장 관련 작물보험

이지만 브라질은 면화분쟁 이행약속 의무 수준에 못 미친다는 불만을 제

기하고 있음.

○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식량원조 품목의 판매와 



76

현금화에 대한 새로운 제약조건 부과 등 일부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와 

WTO/DDA 협상동향을 반영한 개정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현물원조 위주의 

기존 식량원조 프로그램들을 재승인하고 있음.

- 미국의 식량원조 정책은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원칙

을 고수해 왔으며, 종종 상품신용공사(CCC)가 보유한 잉여농산물의 처

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WTO 농업협상에서 미국의 대규모 식량

원조와 관련된 제도가 우회적 수출보조에 해당한다는 지속적인 문제제

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미국은 농업법을 통해 옥수수, 콩 등 농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해 현행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프로그램을 

재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어 식량

가격 상승에 불안을 느끼는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

○ 미국의 높은 국내 농업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비판의 목소리와 WTO DDA

농업보조금 협상동향을 감안한 일부 개혁이 있었으나 DDA 농업보조금 분

야 협상의 쟁점인 품목별 농가지원 프로그램과 작물보험 프로그램은 오히

려 강화된 측면이 있음. 특히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농업부문에 대해 지원을 

거의 하지 못하는 개도국들과 비보조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20들의 불만은 

지속될 전망임.

20 회원국으로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피지, 헝

가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라과이, 필리핀, 태국, 우루과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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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브라질과의 면화 분쟁의 이행을 위한 농업법 개정

○ 2002년 브라질은 미국 농업법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는데, 이는 미국 농

업법이 면화 생산과 수출에 대해 보조를 하며 수입을 막는다는 것과 신용 

보증을 통해 다른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보조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임.

○ 브라질의 가장 핵심 주장이 2003년부터 2009년 동안 WTO 패널 및 상소기

구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되었음. 미국은 2006년과 2008년 농업법에서 몇 가

지 부분을 수정하였으나 이것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브라질은 약 

1억 4,730만 달러 상당의 보복할 권한을 WTO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신용 보

증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보복이 가능함.

○ WTO에서 미국의 면화에 대한 고정직불이 허용보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

였음.

- ‘브라질 면화 패널’에서 면화에 대한 고정직불이 지급의 조건으로 채소,

과일 등 일부 작물의 재배를 제한하기 때문에 생산중립적이지 않고, 따

라서 허용보조가 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음.

- 현재 높은 농산물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농가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

한 상태와 맞물려 고정직불이 WTO 규정과 불합치된다고 판결 받았으므

로 적어도 면화에 대한 보조금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 STAX는 미국 농가의 주요 생산 품목 중 면화가 상원의 농업위험지원제도

(ARC)와 하원 농업위의 수입손실보상제도(RLC)의 정책대상품목에서 제외

됨으로써 탄생한 면화전용 보험정책임.

- 우선 STAX은 미국 면화보조금 정책에 대해 브라질이 WTO 분쟁해결절

차에 제소하여 결정된 판정결과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개발되었으며, 미

국과 브라질은 2012년 농업법에서 면화정책을 개선할 때까지 보복조치

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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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X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역(county)수입보험 정책인 GRIP(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의 수정된 형태임. STAX은 농장 수준이 아닌 

지역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된 지역평균수입의 10~30% 사이에 해

당하는 경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임. 농가 자기부담금은 기대된 지역

수입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STAX의 보험보장가격은 현행 GRIP 보험운영 시 적용하는 기대가격과 

파운드당 0.65달러의 최소보장가격 중 큰 것을 적용하고, 보험적용 단수

는 현행 GRIP 운영 시 적용하는 기대단수와 최근 5개년 올림픽 평균 지

역단수 중 큰 것을 사용함.

- 이에 따라 STAX의 단위면적당 보험기준 수입은 보험보장가격(GRIP가

격과 파운드당 0.65달러 중 큰 것)에 보험적용단수(GRIP 단수와 최근 5

개년 올림픽 평균 지역단수 중 큰 것)를 곱한 것임.

- STAX 가입을 위해 농가가 지불하는 보험료의 80%는 국가가 보조하며,

보험금의 지급상한은 없음.

○ 양국 간 면화 분쟁을 확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국의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순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또는 상당한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을 요구함. 면화에 관해서는 가격보전직불, 마케팅융자

직불이 반드시 철폐 또는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와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보조금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의미함.

○ 미국 상원은 다음 네 가지의 WTO 면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2012년 농업개혁, 식품과 일자리에 관한 법(The Agriculture Reform, Food

and Jobs Act of 2012)을 승인하였음.

- CCP의 철폐

- 0.52달러/lb의 융자단가를 최소 0.47달러/lb까지 감소시키는 내용을 포함

하는 MLP의 수정

- 기존에 브라질이 비판한 0.65달러/lb의 기준가격을 제거한 STAX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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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신설

- 회계연도 2013～17년 동안 GSM-102 펀드를 45억 달러로 제한(p.82 참고)

○ 하원 농업위원회는 위의 상원에서 통과된 몇몇 핵심 내용을 되돌리는 2012

년 연방 농업개혁과 위험 관리에 관한 법(The Federal Agriculture Reform

and Risk Management Act of 2012)을 통과시켰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TAX에 있어 0.6861달러/lb의 기준가격의 부활

- STAX의 120% 보호 요소를 최대 한계(ceiling)에서 최소 지지(floor)로 변화시킴

- GSM-102 펀딩에 대한 제한을 없앰

○ 브라질의 WTO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 및 미국 농무성에 2012년 4월에 

보낸 편지에서 브라질은 미국 농업법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그 결과

를 평가할 것이며(‘whole package’ approach)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역 보

복 또는 WTO의 추가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음.

2.5. 식량원조와 관련된 농업법 개정 동향

○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식량원조 품목의 판매와 

현금화에 대한 새로운 제약조건 부과 등 일부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와 

WTO DDA 협상동향을 반영한 개정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현물원조 위주의 

기존 식량원조 프로그램들을 재승인하고 있음.

○ 미국의 식량원조 정책은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종종 상품신용공사(CCC)가 보유한 잉여농산물의 처분을 목

적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WTO 농업협상에서 미국의 대규모 식량원조와 관

련된 제도가 우회적 수출보조에 해당한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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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현물원조, 원조물품의 현금화 허용 등 미국의 식

량원조 관행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어 미국의 식량원조가 해당국 및 주변지

역 농산물시장 교란과 현지 농업인의 생산의욕 감퇴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DDA 농업협

상에서 국제식량원조의 규율 강화 움직임에 미국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응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2.6. 기타 사항

○ GSM(General Sales Manager)-102 프로그램은 수출 신용보증의 일환으로 선

택된 미국산 수출 농산물 구매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정부가 이러한 구매자들의 디폴트 선언

시 대신 대출 상환할 것을 보증함. 대한민국, 터키 등의 여러 국가의 수입업

체들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보조를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수출하는 곡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낮아

지고 있으나, 2008～2010년의 금융위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확장되었음.

GSM-102 프로그램은 구매자들이나 구매자들의 은행이 유동성 문제에 부

딪혔을 때 수출에 도움을 줌.

○ 미국·브라질 면화 분쟁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GATT 협정을 위반하는 수

출보조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산 재화를 구매하도록 보조를 받기 때문임.

- WTO의 결정에 순응하려면 미국은 이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수출을 도와

주는 보조금적인 요소를 제거해야만 함.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한데, 농업

법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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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은 대출받는 시점과 상환하는 시점 간의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

하라고 제안함. 현재 프로그램 아래에서는 예를 들어, 구매자가 미국산 옥

수수를 구매하여 3개월 이내에 되판 경우 추가적인 33개월 동안 저이율로 

빌린 자본을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적인 요소는 지역의 이

자율이 높고 자본이 희소한 국가에서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 미국 농

무성은 수수료를 올렸으나 아직 시장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 의회는 이 GSM-102 프로그램을 다음 농업법 입안 때 고칠 수 있으나, 프로

그램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어 현재 농업법 초안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GSM-102 프로그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도 압박받는 위치에 놓여 있음.

○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옥수수, 콩 등 농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

산과 이용 촉진을 위해 현행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프로그램을 재

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

- USDA의 바이오에너지 관련 정책은 주로 옥수수전분을 원료로 하는 바

이오에탄올, 파쇄목(wood chips) 등 섬유질(cellulosic)을 원료로 하는 바

이오에탄올, 콩을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생산 증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과 관련됨.

- 하지만 2008년 세계 식량시장 위기 이후부터 최근의 국제 식량가격 상승

의 원인 중 하나가 미국 등 주요 식량수출국의 바이오연료 생산촉진 정

책 때문이라는 식량수입국의 비판의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기에 WTO 협

상차원에서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공식적으로 촉발될 것으로 판단됨.

- WTO 농업협상 측면에서 볼 때, 바이오연료의 생산이나 소비 촉진을 위

해 제공되는 국내보조는 WTO 농업협정문에 의해 감축되어야 하는 규율

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옥수수와 같은 곡물이나 바이오소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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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바이오에탄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상품 및 관세분류코드

(HS)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명확한 상품분류를 바탕으로 보조

나 관세를 WTO 규범 안에 논의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러한 

움직임에서 미국은 식량수입국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

음.

- 특히 현재 국제 식량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농산물 수출국들의 바이오연료 생산 및 소비 촉진 정책이 국제 식

량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같은 농산물 수입국

들은 빠른 시일 내 이와 관련된 합리적인 국제 규범 정립을 촉구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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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요약 및 결론

□ WTO 농업위원회 논의 내역

○ WTO 농업위원회의 논의는 회원국의 국내보조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특성을 지님.

○ 회원국의 통보사항에 관해 여러 쟁점이 있어도 농업위원회가 회원국에 강

제적인 이행을 권고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면, 이러한 논의 과정이 잠

재적으로 WTO 분쟁사건으로 공식화될 수 있음.

○ 논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조의 형태 중 허용보조에 관한 논의가 가장 많

았으며, 그 내용도 다양했는데 이는, ① 관련 농업협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② 보조의 상한이 없어 보조의 전환(box shifting) 등을 통해 남용

이나 오용될 수 있다는 점, ③ 미국의 면화보조에 관한 제소에서 허용보조

의 요건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이 난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과 관련된 논의는 쌀(논)과 관련된 직접지불과 공공비축제도가 중심이

었음.

- 쌀 제도에 관한 회원국의 관심이 높은 것은 직접지불의 목표가격 상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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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같은 조치 시 그 기준연도 설정, 가격 및 무역효과의 최소화, 대상 

농지의 이용 등과 같은 허용보조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는 게 중요할 

것임을 시사함.

□ 국내보조 관련 WTO 분쟁 사례

○ 국내보조와 직접 관련된 분쟁사례는 많지 않은데, 이는 복잡한 보조규정, 제

한된 정보, 선진국 위주의 보조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분석한 6건의 분쟁사례 중 EU 설탕 분쟁과 캐나다의 유제품 분쟁에 관한 

WTO 평결은 기존의 WTO 규범체제 아래 국내보조와 수출보조가 독립적으

로 규율되고 있으나, 국내보조가 수출보조와 실제로 연계되어 무역왜곡효과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함.

○ 생산 쿼터(EU 설탕)나 수익통합조치(캐나다 유제품) 아래 발생하는 교차보

조(cross-subsidization)가 중요한 이유는 허용보조로 통보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의 비연계 직접지불(decoupled direct payment)이 사전

에 정해진 물량(예: 쿼터)에 대해서 보조를 받는 형태이므로 생산 및 무역왜

곡을 지닌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임.

- 반면에 비연계 직접지불의 무역왜곡 효과가 다른 조치들과 견주어 작다

는 실증분석 결과가 다수 존재함.

○ WTO 평결이 다룬 것 이상의 무역왜곡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

었는데, 쿼터에 대한 보조로 말미암아 원래 경쟁력이 없는 농가가 잔존(exit

deterrence)하면서 생기는 왜곡효과임.

○ 이처럼 국내보조에 관한 분쟁사례는 많지 않지만 보조의 무역왜곡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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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율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 평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한국도 직접지불 등 국내보조 운용과 개혁이 WTO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보조 분쟁 관련 EU의 CAP 개혁(안)

○ 2006년 EU의 설탕개혁은 설탕 분쟁에서 패소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뤄진 것

으로 쿼터의 점진적 축소, ACP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량의 재수출과 쿼터 

초과 물량의 수출을 포함하여 수출보조 산출, 공공 수매제 폐지를 통해 최

저가격 보장 종료, 2015년 10월에 생산 쿼터 폐지 등이 포함됨.

○ 2011년 11월에 EU 집행위원회가 2014～20년에 이행될 CAP 개혁안을 제안

하여 2013년 5월 현재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혁안 결

정과정의 특징은 이전과 달리 유럽의회도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임.

○ WTO 국내보조 규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혁안이 비연계 직접지불로서 제

시한 기본보조(basic payment)와 환경요소(green component)의 경우 ① 왜곡

효과 작지만 실증적으로 유의하다는 점, ② 해당 농지가 농업생산에 적절하

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 등의 상호준수 요건(cross compliance)이 허용보

조 자격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임.

- 특히 위의 ②의 경우 보조의 자격을 기준기간 이후의 생산 또는 생산 투

입재(농지)의 사용에 관한 규제이므로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환경보조가 허용보조 제12항의 환경 직접지불로 분류될 수도 없는데 이

는 환경조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소득 손실분에 한정하여 보조하는 게 

WTO 규정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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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직접지불 수혜자의 자격을 “실제 농업인(active farmers)”으로 규

정한 것도 허용보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EU의 CAP 개혁안은 이전의 정책수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에서 논의되

고 있는 만큼, 면화 분쟁 결과에 따라 새로운 보조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있

는 미국의 농업법 개혁 추진방향과 다른 모습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지금까지 CAP이 시장 중심의 실질적 개혁을 추구하고, 보조의 정당성을 확

보하는 측면에서 환경보호 등 농업의 공공재 공급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농업보조 개혁에 관한 미래 방향 설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

시함.

□ 보조 분쟁 관련 미국의 농업법(Farm Bill) 개혁(안)

○ 미국의 2008 농업법은 2012년 9월에 만료되지만 후속 입법이 기한 내 의회

에서 제정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 1년간 효력을 연장 중에 있으며, 2013년 

5월 현재 아직 의회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2012년에 제안된 

상·하원의 농업법안에서 WTO에서의 규범 혹은 분쟁사례나 현재 진행 중인 

DDA 농업협상과 연관되는 부문은 국내보조 중 면화보조, GSM-102, 식량

원조, 바이오에너지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종전의 보호정책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WTO 체제에서 미국은 수세적인 입장을 벗

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은 2008년 농업법의 CCP와 

ACRE를 폐지하는 대신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가격보장과 수입보장 농가지

원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으며, 최저가격 보장제도인 융자단가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작물보험정책은 오히려 강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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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과의 면화 분쟁에서 패소한 면화에 대한 보조금을 개혁하기 위하여 

미국은 면화를 품목별 지원 정책(Title I)에서 제외시키고 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작물보험 정책(Title XI)의 대

상품목으로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에서 제안됨.

- STAX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역(county)수입보험 정책인 GRIP(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의 수정된 형태임. STAX은 농장 수준이 아닌 

지역 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된 지역평균수입의 10~30% 사이에 

해당하는 경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임. 농가 자기부담금은 기대된 지

역수입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양국 간 면화 분쟁을 확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국의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순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또는 상당한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을 요구함. 면화에 관해서는 가격보전직불, 마케팅융자

직불이 반드시 철폐 또는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와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보조금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의미함. STAX에 대해 브라질은 면화 분쟁 이

행약속 의무 수준에 못 미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미국의 높은 국내 농업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비판의 목소리와 WTO DDA

농업보조금 협상동향을 감안한 일부 개혁이 있었으나 DDA 농업보조금 분

야 협상의 쟁점인 품목별 농가지원 프로그램과 작물보험 프로그램은 오히

려 강화된 측면이 있음. 특히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농업부문에 대해 지원을 

거의 하지 못하는 개도국들과 비보조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들의 불만은 지

속될 것으로 보임.

○ 이렇게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가

의 수입 및 경영위험 관리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안된 2012년 농업법

안은 한국의 농업부문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WTO나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물결 속에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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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안정망 장치가 미흡함. 최근 기후변화, 병해충, 가축질병의 빈

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농가의 소득 및 경영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을 감안할 때,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됨. 특히 농업생산의 불확실성 및 시장위험으로부터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입보장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농

업재해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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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국의 농업보조금 통보 현황21

1. WTO/DDA에서의 농업보조금 분류와 감축논의

1.1. DDA에서의 국내 농업보조금 분류

○ DDA에서는 UR 농업협정의 보조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국내 보조금은 허용보조금, 감축 약속에서 면제되는 보조금(de-minimis,

블루박스), 감축해야 하는 보조금(AMS)으로 대별할 수 있음.

-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1)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

거나 있더라도 미미해야 하며, 2)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함.

○ AMS (보조총액측정치)계산은 시장가격지지금액과 감축면제되지 않는 직

접지불금액의 합계이며, 시장가격지지=(국내 관리가격-국제가격)×적용물

량으로서 실제 재정지출액과는 다른 개념임.

※ 적용물량(eligible production)으로 UR 당시 쌀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

매물량을 사용하였고, 일본은 전체 생산물량을 사용하였음.

○ 허용보조 중에서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1) 비연계소득보조, 2) 소득보

험 또는 소득안전망계획에 대한 지원, 3)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지불, 4) 탈

농 구조조정지원, 5) 자원폐기 구조조정지원, 6)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21 이 부록의 내용은 송주호 등(2009)의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고 업데이트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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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7) 환경계획 지불, 8) 지역지원 지불로 나누어짐.

○ 개도국에게는 1) 투자지원과 2)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생산자에게 제공되는 

투입재보조금액은 감축면제 됨.

그림 1. WTO에서의 국내보조 종류

국

내

보

조

허용보조
(green box)

정부의 일반적인 서비스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식량구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비연계 소득보조, 소득안전망, 자연재해지원, 은퇴구조조정지원, 환경지원

등)

de-minimis
(농업생산액의 5%(개도국 10%) 범위 내 품목특정적, 품목불특정적)

blue box(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

AMS(품목특정적, 품목불특정적)

감축면제
감축
대상
보조

1.2. DDA에서의 국내보조금 감축 논의22

○ DDA에서 UR과 달라진 내용은 무역왜곡보조총액을 신설하고, 보조총액측

정치(AMS)에 품목별 한도를 설정하고, 블루박스의 유형을 추가하였음.

-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은 AMS, 최

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를 합한 금액이며, 개별 보조금 감축과

는 별도로 OTDS도 삭감해야 함.

22 DDA 농업협상은 2009년 6월 현재 아직 진행중이며, 여기에서는 2008년 12월 배포된 팔

코너 농업협상그룹의장의 4차 모델리티 수정안의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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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S(Aggregate Measurement Support)는 전체 한도를 삭감해야 하며, 품

목별로도 한도를 정해 품목간 전환가능성을 제약하였음.

- 블루박스의 유형을 한 가지 더 신설(생산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고정된 

면적, 혹은 사육두수를 대상으로 가격과 연계하여 지급 가능)하여 미국

의 CCP 제도를 블루박스로 분류 가능하도록 허용함.

2. 우리나라의 농업 보조금 통보 현황

○ 2013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WTO에 2008년까지의 보조금 지급실적을 통보

하였는데, 2011년 9월에 2005～2008년까지의 자료를 한꺼번에 통보하였음.

- AMS 지급실적은 2004년까지는 한도(2004년 1조 4,900억 원)대비 평균 

92%를 지급하였으나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에는 급

격히 감소하여 최저 2% 내외로까지 줄어들었음. 쌀소득보전직불제 때문

에 AMS 실적은 연도별로 변동직불제가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큰 변동폭

을 보이고 있어 2006년에는 9,740억 원까지 늘었다가 2008년에는 331억 

원에 불과하였음.

- 품목불특정보조는 생산액 대비 1% 내외로서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로 분류되고 있으며 블루박스는 지급실적이 없음.

○ 감축대상보조(AMS)를 품목별 지원내역별로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쌀,

보리, 옥수수, 유채, 콩에 대한 품목특정적인 보조가 최소허용보조 수준(생

산액 대비 10%)을 초과하여 현행 AMS(current AMS) 계산에 포함되었는데 

2005년과 2007～2008년에는 보리만 품목특정적인 보조로 AMS에 계산되

었음. 2006년에는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어, 쌀과 보리, 그리고 콩에 대한 

지원금이 현행 AMS에 포함되었음.



96

부표 1. 우리나라의 UR 국내보조 연도별 집행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업총생산액 267,361 331,395 335,683 334,445 330,163 372,886 362,729 363,893 358,372 396,626

AMS 전체

지원한도
21,826 17,978 17,209 16,439 15,670 14,900 14,900 14,900 14,900 14,900

현행 AMS 20,755 16,909 16,316 15,504 14,717 14,584 326 9,740 365 331

감

축

면

제

품목특정

DM
334 1,117 1,770 2,794 2,292 1,016 1,547 1,040 5,536 5,551

품목불특정

DM
2,488 4,127 3,981 5,014 4,144 4,372 4,501 3,708 2,347 2,901

blue box 0 0 0 0 0 0 0 0 0 0

OTDS 23,577 22,153 21,774 23,388 21,161 19,972 6,374 14,488 8,248 8,783

허 용 보 조 40,106 50,623 56,684 60,354 56,888 48,668 52,198 48,276 45,863 46,732

수 출 보 조 12 191 259 266 247 256

자료: 한국의 WTO 통보자료. G/AG/N/KOR/.

3. 미국의 농업 보조금

○ 미국은 2013년 5월 현재 2010년까지의 보조급 집행실적을 WTO에 통보하

였는데, 지난 16년간의 통보내역을 개괄적으로 보면 

- AMS 소진율은 평균 46.6%인데, 연도별 변동이 심함. 22%(2010년)~88%(2000

년)임. 최근에는 국제 곡물가격이 높아 현행 AMS가 낮은 상황임.

- 품목불특정 보조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음.

- 블루박스는 1996년에 생산중립적인 직불(비연계소득보조)로 바뀌면서 

폐지됨.

- 허용보조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OTDS보다 금액이 훨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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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96년부터 종전의 부족불지불제도(블루박스)를 폐지하고 도입한 

고정직불제도를 허용보조인 비연계소득보조로 통보하였고, 2002년에 도입

된 CCP(변동직불)는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품목불특정 AMS로 분류하였음

- 미국의 주장은 고정직불제도는 과거의 면적과 단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

고, 과거 경작한 품목의 생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보조로 

분류한다는 것인데, 대체작물을 일부 제한(직불제 대상농지에 과일과 채

소 작물 재배 금지)하기 때문에 허용보조가 아니라는 WTO 분쟁해결기

구의 판정이 있었음.

- CCP는 DDA에서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로 분류될 전망임.

구 분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농업총생산액 190,110 203,884 184,735 198,503 215,291 236,001 307,041 316,513 284,652 334,918

AMS 전체지원한도 23,083 21,491 19,899 19,103 19,103 19,103 19,103 19,103 19,103 19,103

무역왜곡보조총액

(OTDS)
14,731 7,057 24,297 21,458 10,186 18,918 8,520 15,636 11,525 9,784

현행 AMS 6,214 6,238 16,862 14,413 6,950 12,943 6,260 6,255 4,267 4,119

감

면

보

조

품목특정

DM
101 252 29 217 435 118 237 119 1,184 278

품목

불특정

DM

1,386 567 7,406 6,828 2,801 5,862 2,023 9,262 6,074 5,387

블루박스 7,030 0 0 0 0 0 0 0 0 0

허용보조 46,041 51,252 49,749 50,672 64,062 71,829 76,162 86,218 103,214 120,531

생산자직불 1,834 8,138 8,540 7,145 8,182 6,832 7,056 5,841 6,274 5,914

부표 2. 미국의 국내보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1) 미국은 유통연도를 사용함. 쇠고기 1월, 밀 6월, 쌀 8월, 콩 9월 등 품목별로 시

작일이 다름.

주: 2) 생산자직불은 비연계소득보조,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를 위한 지불, 생산자 은퇴 계획을 통한 구조 조정 지원 항목을 합산한 것임.

자료: 미국의 WTO 통보자료. G/AG/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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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의 농업보조금

○ EU는 2013년 5월 현재 2009~10년도까지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통보하였음.

- AMS 소진율은 42%(2002, 2005년)~69%(1999년)를 보이다가 2007년 이

후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2009~10년에는 12.1%에 불과함.

-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는 금액이 매우 낮아 DM으로 분류되고 있고,

- 블루박스의 비중도 현행 AMS 대비 41%(1999~2000년)~87%(2002~2003

년)까지 높게 나타나다가 2005~06년 이후 낮아지고 있음.

○ OTDS는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최근의 CAP 개혁을 반영하여 점차 감소되는 추

세에 있음. 2004년 이후에는 단일농가 직불제도(Single Farm Payment Scheme:

SFP, SPS)를 도입하여 AMS 사용액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23

구 분 95～96 97～98 99～00 01～02 03～04 05～06 06～07 07～08 08～09 09～10

농업총생산액 207,400 217,800 233,700 246,418 267,388 271,594 294,022 327,127 344,270 302,611

AMS전체지원한도 78,672 74,067 69,463 67,159 67,159 67,159 72,244 72,244 72,244 72,244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A)

68,995 70,970 54,779 63,840 57,715 43,123 34,182 19,909 18,231 15,490

감축보조(AMS) 47,526 50,194 47,886 39,281 30,880 28,427 26,632 12,354 11,796 8,764

감
면
보
조

품목특정
DM

-154 -154 -109 260 901 192 446 1,537 329 804

품목불특정
DM

777 486 291 574 1,052 1,059 1,407 852 758 598

블루박스
(blue box)

20,846 20,443 19,792 23,726 24,782 13,445 5,697 5,166 5,348 5,324

허용보조
(green box)

18,718 18,167 21,916 20,661 22,074 40,280 56,530 62,610 62,825 63,798

생산자직불(B) 13,422 12,353 16,342 14,764 16,696 32,285 32,879 33,723 34,264 34,059

부표 3. EU의 국내보조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주: 1) EU도 유통연도를 사용하며 시작일은 품목마다 다름. 2003~04년부터는 EU25로 확대된 수치임.
주: 2) 생산자직불은 비연계소득보조,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자연재해로부터의 구

호를 위한 지불, 생산자 은퇴 계획을 통한 구조 조정 지원 항목을 합산한 것임.
자료: EU의 WTO 통보자료. G/AG/N/EEC/.

23 Swinbank and Tranter(2005)는 미국의 면화보조금과 같이 SPS도 대상토지에 과수와 채소

를 심지 못하게 하므로 허용보조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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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농업 보조금 

○ 일본은 현재 2009년까지 보조금 지급실적을 통보하였음. 그동안의 통보내

역을 보면,

- AMS 소진율은 평균 26.9%이나 1995년~1997년까지는 70%를 보이다가 

1998년 양정개혁을 통해 쌀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한 이후 현행 AMS

금액이 대폭 감소하여 현재는 10%대에 머물고 있음.

- 블루박스는 1998년 도입되었으나 금액이 매우 적음.

- 허용보조는 점차 금액이 줄고 있음.

○ OTDS는 현행 AMS의 감소와 같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구 분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총생산액 10,450 9,832 9,418 8,881 8,901 8,806 8,290 8,467 8,690 8,263

AMS 총지원한도 4,801 4,470 4,138 3,973 3,973 3,973 3,973 3,973 3,973 3,973

무역왜곡보조총액
(OTDS)(A)

3,545 3,207 873 790 746 699 679 564 705 761

현행 AMS 3,508 3,171 748 667 642 593 571 417 520 565

감
면
보
조

품목특정
DM

13 12 10 12 18 23 19 22 15 14

품목불특정
DM

24 24 22 20 18 18 19 83 138 160

블루박스
(blue box)

0 0 93 91 68 65 70 42 32 22

허용보조
(green box)

3,169 2,652 2,679 2,547 2,086 1,916 1,802 1,882 1,837 1,848

생산자직불
(B)

393 153 144 152 206 205 206 308 281 279

부표 4. 일본의 국내보조 추이

단위: 10억 엔

주: 1) 일본은 대부분 4월 1일 시작되는 회계 연도를 사용함. 일부 품목(전분, 설탕, 견

사)은 유통연도를 사용함.

주: 2) 생산자직불은 비연계소득보조,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자연재해로부터의 구

호를 위한 지불, 생산자 은퇴 계획을 통한 구조 조정 지원 항목을 합산한 것임.

자료: 일본의 WTO 통보자료. G/AG/N/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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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캐나다의 농업보조금 통보현황

○ 캐나다는 2013년 5월 현재 2009년까지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WTO에 통보

하였는데, 그동안의 보조금 통보내역을 살펴보면

- AMS 소진율은 평균 29%이지만 11%(1997년)~80%(2002년)로서 변동폭

이 크며, 2001년과 2002년에 크게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음.

- 품목불특정적인 AMS 금액이 비교적 커서 2001년과 2002년에는 DM수

준을 초과하였으며 블루박스는 지급한 적이 없음.

○ OTDS는 AMS의 증가와 품목불특정 AMS의 증가로 늘어나고 있음.

구 분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총생산액 25,822 30,319 30,204 34,128 33,044 33,727 35,796 42,248 46,847 41,396

AMS 전체지원한도 5,197 4,838 4,480 4,301 4,301 4,301 4,301 4,301 4,301 4,301

무역왜곡보조총액
(OTDS)(A)

2,033 1,486 2,041 5,167 3,005 2,615 2,226 3,089 3,448 3,016

현행 AMS 777 522 906 2,847 1,766 794 597 845 1,684 1,395

감
축
면
제

품목특정
DM

302 177 203 235 105 348 342 347 92 61

품목불특정
DM

954 787 933 2,085 1,134 1,473 1,288 1,897 1,672 1,561

블루박스
(blue box)

0 0 0 0 0 0 0 0 0 0

허용보조
(green box)

2,098 1,235 1,749 1,716 3,402 3,832 3,069 3,183 2,599 2,688

생산자직불(B) 891 59 430 303 1,861 1,940 1,061 929 620 667

부표 5. 캐나다의 국내보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1) 2001, 2002년 품목불특정 AMS는 de-minimis 한도 초과로 현행 AMS로 산입되었음.

주: 2) 생산자직불은 비연계소득보조,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자연재해로부터의 구

호를 위한 지불, 생산자 은퇴 계획을 통한 구조 조정 지원 항목을 합산한 것임.

자료: 캐나다의 WTO 통보자료. G/AG/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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